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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지보조금
(2)상계가능보조금
(3)허용보조금

제제제222절절절 금금금지지지보보보조조조금금금 ··················································································································································································································333444
111...금금금지지지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정정정의의의 ·········································································································································································································333444
222...금금금지지지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종종종류류류 ·········································································································································································································333555
가가가...수수수출출출보보보조조조금금금··································································································································································································································································333555
나나나...수수수입입입대대대체체체보보보조조조금금금··········································································································································································································································333555
333...구구구제제제절절절차차차··································································································································································································································································333666
가가가...협협협의의의 및및및 대대대응응응조조조치치치······························································································································································································································333666
나나나...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333777

제제제333절절절 상상상계계계가가가능능능보보보조조조금금금 ·······················································································································································································333777
111...상상상계계계가가가능능능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정정정의의의·················································································································································································333888
222...상상상계계계가가가능능능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요요요건건건·················································································································································································33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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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부부부정정정적적적 교교교역역역 효효효과과과······························································································································································································································333888
나나나...심심심각각각한한한 손손손상상상····························································································································································································································································333888
333...구구구제제제절절절차차차··································································································································································································································································333999
가가가...협협협의의의 및및및 대대대응응응조조조치치치······························································································································································································································333999
나나나...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444111

제제제444절절절 허허허용용용보보보조조조금금금 ··················································································································································································································444111
111...허허허용용용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정정정의의의 ·········································································································································································································444111
222...허허허용용용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유유유형형형 ·········································································································································································································444222
가가가...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보보보조조조금금금··········································································································································································································································444333
나나나...지지지역역역개개개발발발보보보조조조금금금··········································································································································································································································444333
다다다...환환환경경경보보보조조조금금금··································································································································································································································································444444
333...구구구제제제절절절차차차··································································································································································································································································444555
가가가...협협협의의의 및및및 대대대응응응조조조치치치······························································································································································································································444555
나나나...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444555

제제제555절절절 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의의의 발발발동동동절절절차차차 ·························································································································································444666
111...조조조사사사의의의 개개개시시시 ················································································································································································································································444666
222...조조조사사사의의의 진진진행행행 ················································································································································································································································444666
333...피피피해해해의의의 판판판정정정 ················································································································································································································································444888
444...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의의의 약약약속속속························································································································································································································444999
가가가...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444999
나나나...약약약속속속·········································································································································································································································································································444999
555...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의의의 부부부과과과························································································································································································································44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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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555111

제제제111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의의의 정정정립립립과과과정정정 ··················································································································555111
111...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555111
222...GGGAAATTTTTT 제제제111999조조조 ·································································································································································································································555222
333...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협협협정정정의의의 성성성립립립 배배배경경경 ···················································································································································555333
제제제222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조조조치치치의의의 요요요건건건 ·············································································································································555555
111...수수수입입입의의의 절절절대대대적적적 또또또는는는 상상상대대대적적적 증증증가가가························································································································555555
222...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심심심각각각한한한 피피피해해해 또또또는는는 피피피해해해의의의 위위위협협협·································555888
가가가...동동동종종종제제제품품품 또또또는는는 직직직접접접경경경쟁쟁쟁제제제품품품을을을 생생생산산산하하하는는는 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555888
나나나...심심심각각각한한한 피피피해해해 또또또는는는 피피피해해해의의의 위위위협협협···················································································································································555999
333...인인인과과과관관관계계계의의의 존존존재재재························································································································································································································555999
제제제333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조조조치치치의의의 내내내용용용 ·············································································································································666000
111...조조조사사사의의의 개개개시시시 ················································································································································································································································666000
222...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666111
333...구구구제제제조조조치치치··································································································································································································································································666111
가가가...수수수입입입제제제한한한조조조치치치··············································································································································································································································································66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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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World TradeOrganization mainly aimsatestablishing freeand fair
trade order among member countries.Fair trade principles are meantto
establishfairtradeorderbasedonfreemarketcompetitionbycorrectingtrade
distortion caused by unfair trade practices such as dumping and export
subsidiesaswellasremovingallobstaclestoimpartialcompetition.Without
securing fairtradeorder,nationsaroundtheworldcaneitherhardlyexpect
economic growth noran increase in nationalincome accompanied by the
expansionoffreetrade.
Therefore,theWTO system,therearesomenormstorestrictunfairtrade

practices.Theycoverarticle6oftheGATT 1994andWTO Anti-Dumping
AgreementonTariffs(Anti-DumpingTariffSystem),article16oftheGATT
1994andWTOAgreementonSubsidiesandCountervailingMeasures
(Countervailing Tariff System),and article 19 of the GATT 1994 and
Negotiations on the Agreement on Safeguards of the WTO (Safeguards
System).Theseinternationalnormsgrantthetradingcountriesrightstosave
localbusiness victims from marketopenness as wellas free competition
encouragedbytheWTOsystem.Inotherwords,theycomeintoplayto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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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egalremedyonindustrialinjury.
In themeantime,nationsaroundtheworldhaveestablishedandoperated

domesticlegalsystemsWhichconcernindustrialinjuryremedythatconforms
totheinternationalnorms.EspeciallyKorea,whichhasgrownasoneofthe
world's10largesteconomicpowers,needsmarshalarangeoflawsmorethan
anythingelsetoremedyindustrialinjuriescausedbyimport.
This study aims atpromoting nationalinterests and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ofinternationaltradelaw.Tothisend,itdealswithamaterial
and relevantdiscussion forthethelaw reform Korea's sophisticated legal
systems to remedy industrialinjuries caused by importby systematically
arranginginternationalnormsonwhichKorea'sindustrialinjuryremedylaw is
based.Thesestudycanalsoenablethecompaniestooverview theinternational
legalsystemsthusfar,relatingtotheirbusinesspractice.
Inordertoaccomplishitsgoal,thusstudyreviewstheconceptofindustrial

injury remedy system in chapter 2, and anti-dumping tariff system,
countervailing tariff system,safeguards system in chapter 3,4,and 5
respectively.In chapter6,itreviewshow Koreahasenforced International
normsonindustrialinjuryremedyandfinally,inchapter7itcomesupwith
necessary legal and institutional responses to those international norms
industrialinjuryremedy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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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제제제111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목목목적적적

WTO체제는 모두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다.비교우위론에 입각한 자유무역주의가 관세와 수량제한 및 각종 기술장벽 등과
같은 모든 인위적인 무역장벽을 제거 또는 완화하여 자유무역의 확대에 따른 경제
성장 및 국민소득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데 비하여,공정무역주의는 덤핑행
위나 수출보조금의 지급등과 같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불공정무역관행을 제거하
여 무역의 왜곡현상을 시정하고 공정한 경쟁조건을 마련함으로써 자유시장경쟁에
입각한 공정한 무역질서를 수립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공정무역의 질서가
보장되지 않으면 공정무역질서 또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으며 무역자유화의 확
대에 따른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1)
그렇다면 WTO체제하에서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에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가?이 규범은 크게 ‘형식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과 ‘실질적 공
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규범으로 구분할 수 있다.즉,前者에 해당하는 규범으로는
최혜국대우 또는 내국민대우를 위반한 차별적 무역규제(GATT 제1조,제3조),
GATT1994 제6조(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및 WTO 반덤핑관세협정,GATT
1994제16조(보조금)와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등이 있다.반면에 後者에
해당하는 규범으로는 GATT1994제19조(긴급수입제한조치)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규정(GATT제12조,제18조 등)등이 있다.2)
특히 이와 같은 불공정무역관행을 규제하기 위한 규범들 중 GATT 1994제6조

및 WTO 반덤핑관세협정(반덤핑관세제도),GATT1994제16조 및 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계관세제도),GATT1994제19조 및 WTO 세이프가드협정(긴급수

1) 최승환,「국제경제법」(서울 : 법영사, 1998), p. 241.

2) 상게서, p.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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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제한조치제도,세이프가드제도)은 WTO체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시장개방과 무한
경쟁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교역국에게 관련 조치권을 부과
하는 국제규범이이다.한 마디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인 것이다.
한편 세계 각국은 이들 국제규범에 부합되는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를 위

한 국내법체계를 정립하여 운용하고 있다.특히 세계 10위권대의 무역대국으로 발
전한 우리나라로서는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정교한 법
제의 완비가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다.즉,우리 경제가 처한 국내외 무역환경은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수입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1980년대 중반까지는
국제수지적자를 이유로 수입수량제한 등 각종 산업보호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1988년
IMF8조국3)가입과 1990년의 GATT 11조국4)으로의 이행에 따라 과거와 같은 직
접적인 수입규제수단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특히,UR협상타결과 WTO체제 출
범은 이제 어느 나라도 국제경제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러한 시장개방과 무한경쟁시대는 우리에게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국내산
업에 피해를 주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5)이에 우리나
라는 ’87년부터 무역위원회를 설립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보다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다.특히 2000년대 들어 시장의 완전개방과 함께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따른 국내
산업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
률’을 제정,200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비로소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독립된 법체계를 갖추게 되었다.6)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산업피해구제법의 근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제

3) IMF협정 8조에 규정한 의무규정의 준수를 수락한 나라. 즉 경상거래의 결제에 관한 외환규제를 하지 않는 

나라를 말한다.

4)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상의 이유 때문에 수입제한을 할 수 없

는 의무를 진 국가. 이러한 국가가 예외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생산과 판매수량의 제한과 

과잉농산물의 처리를 위한 제한, ② 국방 ·위생 ·풍속 등 경제 외적 목적을 위한 제한, ③ 웨이버(waiver:자

유화 의무의 면제)를 취득한 경우의 제한 등으로 한정되어 있다. 

5) 노승혁,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 및 운용에 관한 고찰”「무역구제」, 2006년 봄호/제22호(무역위원회, 

2006. 4), p. 24.

6) 상게논문,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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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수입으로부터 발생하는 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
한 우리의 정교한 법제의 완비에 자료로서 기능하고,관련 기업에게는 국제적 규
범체계를 개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익의 도모와 국제통상법의 발전에 기여하
는데,그 목적이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연연연구구구의의의 범범범위위위와와와 방방방법법법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우선 제2장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
에 대한 개념에 대한 고찰로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의,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
제규범체계를 살펴보고,제3장에서는 반덤핑관세제도의 의의,반덤핑관세의 부과
요건,반덤핑관세부과조치를 분석․고찰한다.그리고 제4장에서는 상계관세제도에
관한 고찰로서 상계관세제도의 개념,보조금의 종류로서 금지보조금․상계가능보
조금․허용보조금에 대하여 논술한다.제5장에서는 세이프가드제도의 정립과정과
세이가드조치의 요건,그리고 그 내용,세이프가드조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
제 장치,보상과 보복조치에 대하여 고찰하고,제6장에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
제규범의 국내적 수용에 따른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한 후,제7장에서 결론으로서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에 관한 법적․제
도적 대응방안을 제언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외의 참고문헌과 자료,관련 판

례를 분석․검토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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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제제제111절절절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산업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정의는 연구의 목적이나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다.그리고 당해 국가의 무역환경이나 산업정책 또는 정부의 산업관리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 될 수 있으므로 一義的으로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다.따라서 학계에
서는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의미를 狹義와 廣義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狹義의 산업피해구제제도란 반덤핑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세이프가드제도 등 GATT
및 WTO규범으로 보장된 유일한 국내산업 보호 장치를 말한다.따라서 미국 통상법 제
301조와 같이 국내법에 따른 일방적 조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즉,산업피해구제제
도란 물품의 수입 또는 각종 수입자유화 조치에 따라 특정 외국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국내산업을 보호
하기 위해 취하는 제도이다.7)
廣義의 산업피해구제제도는 협의의 개념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를 추가한 개념이다.
불공정무역행위조사제도는 WTO협정에는 공식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국의 국
내법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즉,廣義의 산업피해구제제도란 어떤 나라가 외국으로부
터의 물품이나 서비스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취하는 모든
조치에 관련된 제도와 법적장치를 말한다.따라서 반덤핑관세제도,보조금 및 상계관세제
도,세이프가드조치,각종 보복조치,기타의 피해구제제도 등이 모두 포함된다.8)
한편,WTO의 반덤핑관세협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세이프가드협정 등에 나타난 산
업피해구제의 의미는 주로 산업피해의 원인에 중점을 두고,이 원인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한다는 뜻이다.따라서 덤핑이나 보조금의 영향이 자국의 확립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또는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반덤

7) 김영근, 황상규, “WTO체제하의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도에 관한 연구”「동림경영연구」, 제6집, (한국동림

경영학회, 1997), P. 231.

8) 강인수 외 7인, 「국제통상론」(서울 : 박영사, 1998), p.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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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관세 또는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WTO회원국이 부담하는 의무를 다함으로써
자국 영역 내에서 동종 상품 또는 직접적 경쟁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만큼 절대적․상대적으로 증가된 수량과 조건으로 상품이 자국의
영역 내에 수입되고 있을 때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할 수 있을 것이다.9)
결론적으로 산업피해구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당해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려는 제도로서 WTO의 산업피해구제제
도로는 반덤핑관세제도,상계관세제도,세이프가드제도 등이 있다.

제제제222절절절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제제제규규규범범범체체체계계계

111...반반반덤덤덤핑핑핑 규규규제제제 규규규범범범

덤핑은 생산비 이하의 수출을 감행함으로서 수입국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훼
손시킨다고 하는 면에서 규제를 받기 때문에 덤핑규제의 근저에는 자유시장경제
원리가 내재하여 있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국제사회에는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
지 않는 국가도 있고 또 시장경제원리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간에도 경제분야에 대
한 정부의 개입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덤핑규제의 기준이 되는 공정성을 어떻
게 조화있게 정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이래 이와 같은 덤핑을 규
제하기 위한 국제규범체계가 다음과 같이 과정을 거쳐 성립되었다.10)
반덤핑에 관한 국제규범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규정은 GATT 1994제6조이

다.이 규정은 덤핑으로 말미암아 동종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
를 입었거나 혹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덤핑마진
을 상쇄하기 위한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9) 김영근, 황상규, 전게논문, PP. 230 - 231.

10) 서헌제, 「국제경제법」(서울 : 율곡출판사, 1996), pp. 317- 31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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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1947출범 당시에는 덤핑관련 규정은 이러한 간단한 하나의 조항으로 되
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원국들이 자국 반덤핑법을 무역규제의 새로운 방
편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보다 상세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
를 느끼게 되었다.이에 따라 ‘1967반덤핑협정’이 체결되었고, 동경라운드에서는
이를 개정하여 ‘1979년반덤핑협정’이 체결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국제적으로 반덤핑관세부과가 활발해 지면서 1979년의 반

덤핑관세협정을 중심으로 한 GATT의 반덤핑체계에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하였
다.첫째,국제규범체계면에서 볼 때 1979년 협정은 GATT와는 독립된 부수협정이
기 때문에 GATT 회원국 중 일부만 가입함으로서 가입국과 비가입국간에 무차별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둘째,선진국의 빈번한 규
제대상이 되어 온 수출지향적인 개도국들은 1979년 협정이 제시하는 규제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조치가 남용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좀더 명확히 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셋째,이와는 반대로 선진국들은 기업활동의 구제화에 따라 기존
의 규범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새로운 덤핑이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반덤핑규범을 보다 강화할 것을 유구하였다.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규제대상으로 우회덤핑,반복․상습덤핑,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위장덤핑,
제3국 덤핑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하에서 개시된 UR협상에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은 대립되었

지만 대체로 양자의 견해를 절충하는 선에서 최종합의를 보았다.즉,덤핑마진 및
피해판정기준이 명료화․강화되었고,반덤핑관세의 부과기준도 일정한 제한을 둠
으로써 덤핑규제조치의 남용가능성을 감소시킨 반면 소멸시효에 대한 예외 허용이
라든지 인과관계의 왜곡가능성 등의 문제를 남겨두고 있다.그러나 미국이 줄기차
게 주장하던 우회덤핑방지 규정은 최종단계에서 배제되었다.
이와 같은 UR협상의 결과 타결된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6조

의 이행에 관한 협정 :소위 WTO반덤핑관세협정’은 3부 18개 조항으로 된 본문과
‘현장조사’와 ‘입수가능정보’에 관한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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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보보보조조조금금금 지지지급급급 규규규제제제 규규규범범범

각국정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수출산업지원,중소기업지원,구조조정지원 등
의 명목으로 자국산업에 대한 각종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거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산업지원은 각국 정부의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지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덤핑의 경우보다도 각국의 경제정책․산업정책과 더 깊은 관
련을 가지고 있다.대체로 선진국은 농업이나 특수한 산업분야를 제외하고는 기업
에 대한 규제가 적은 대신에 보조금 지원도 적은 반면,수출산업의 육성을 통한
급속한 경제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개도국들은 많은 산업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
고 있다.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국제적 규범체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규정은 GATT 제16조로서 수출보조금을 1차 산품과 그 이외
의 산품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누어,前者에 대해서는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지급만을 금지하고,後者는 일반적으로 지급을 금지하였다.이로써 기존 GATT체
계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묵인되게 된 것이다.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경쟁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게되자 이를 규제하기 위해ㅔ ‘1979년 보조금
및 상게관세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지급감축에 실패함
에 따라 새로운 협정이 필요하게 되었다.즉,UR 협상의 타결결과 ‘보조금 및 상
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는바,동 협정은 11부 32개 조항으로 된 본문과 수
출보조금예시목록,생산과정에서의 투입요소의 소비에 관한 지침,수출보조금으로
서의 대체환급제도 판정지침,종가기준 총보조금지급의 계산,심각한 손상과 관련
한 정보개발절차,현장조사절차,개발도상회원국 등 7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
다.11)

333...긴긴긴급급급수수수입입입제제제한한한조조조치치치 규규규범범범

11) 서헌제, 상게서, pp. 317 -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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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수입제한조치 또는 세이프가드조라 함은 일정ㅎ란 외국상품의 수입이 급격
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관련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에 그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이다.이러한 수입제한조치는 GATT의 자유무역원칙
에 배치되는 것이지만 GATT제19조는 수입품으로 인해 자국산업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생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각 회원국으로 하여금 GATT상의 의무
로부터 도피하도록 허용하고 있다.이러한 의미에서 GATT 제19조를 ‘도피조항
(escapeclause)'라고도 한다.12)
GATT 제19조는 자유무역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한시적인 구제조치라고 할 것이다.그러나 이 조항은 매우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유사한 다
른 조치들을 원용함으로써 이 조항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되었다.이에 따라
GATT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즉,첫째,
심각한 피해에 대한 명확한 국제적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각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 적용하였으며,둘째,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는 각국의 국내절차의 명료성이
보장되지 않았으며,셋째,각국의 GATT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통보 및 합의가
적절하지 못하였으며,넷째,단기의 조치기간 준수의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
며,다섯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유사한 다른 조치들을 특정 대상국별로 차별적으
로 적용하여 왔다는 것이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동경라운드에서는 많은 분야에서 비관세장

벽에 관한 새로운 협정이 타결되었지만 긴급수입제한조치분야에서는 회원국간의
이견이 너무 커서 합의에 실패하였다.문제가 되었던 쟁점 분야로는 조치의 선별
적용 적용여부,보상과 대응조치,구조조정,개도국 특혜규정,피해기준,통보와 협
의요건,감시제도의 채택 등을 들 수 있다.이와 같이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이 실
패로 돌아간 후,1982년 GATT 각료회의에서는 재협상을 선언하고 협상의 원칙으
로 투명성,적용범위,발동기준,산업조정과의 관계,보상과 이행,그리고 분쟁해결

12) 상게서, p. 389.

13) 상게서, pp. 390 - 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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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강화 등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이는 1986년 UR협상 개시를 위한 각료선
언에도 그대로 수용되었고,결국 UR에서는 ‘세이프가드협정’채택이라는 최종 합
의에 이르게 되었다.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전문과 14개조의 본문 및 11조 2
항의 예외에 관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14)

14) 상게서, pp. 394 -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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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

제제제111절절절 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반덤핑관세제도(Anti-DumpingDutySystem)란 외국물품이 정상가격(수출국 국
내시장가격)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
을 때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킬 때,정부가 조사를 실시하여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의 차액 범위 내에서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15)
이 제도의 본래적 목적은 불공정무역을 제거하고자 함에 있지만,각국이 이를

자의적으로 부과함으로서 오히려 가장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이 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무역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EU,캐나다,호주 등은 그들이 경쟁력을 상
실하고 있는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이나 기타 신흥공업국에 대한 상계관
세규제를 남용함으로써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반덤핑․상계관세
에 관한 GATT/WTO규범은,규제의 대상이 될 덤핑․보조금 개념을 명확히 하여
회원국들이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규제절차를 엄격히 함으로
써 규제자체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증가하는 덤핑관행을 효과적으
로 규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하기도 하였다.16)
즉,GATT는 “일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타국의 상거래에 도입되는 덤핑이

회원국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의 확립을 지연시
키는 경우에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면서 “회원국은 덤핑
을 상쇄 또는 방지하기 위하여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7)그리고 이 규정을 해석하고 집행하기 위하여 반

15)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산업피해구제제도 개관」(2001. 12), p. 4. 

16) 서헌제, 전게서, p. 310.

17) GATT 제6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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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협정을 1967년 케네디라운드에 제정하고 1979년 도쿄라운드에서 개정하여 운영
한 바 있다.18)
1979년의 반덤핑협정에서는 덤핑수입에 대한 정의를 “한 나라의 물품이 정상가

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다른 나라의 상업권내에 도입된 경우”로 규정하고,정상가
격은 “수출국시장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는 가격,제3국으로 수출되는 가격 또는 생
산원가에 합리적 이윤이 포함된 구성가격(constructedvalue)”으로 규정하였다.덤핑수입
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는 실질적 피해(materialinjury),실질적 피해의 우려
(threatofmaterialinjury),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materialretardationof
establishmentoftheindustry)으로 정의하였다.그리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판단하
는 검토요소로서 생산,판매,재고,이윤,시장점유율,고용,임금,자금조달,투자,
성장,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투자회수율,설비가동률,생산성 등 14개 지표를 분
석하도록 규정한 것이다.19)
또한 1979년의 반덤핑협정은 “덤핑 이외 요인으로 인한 피해가 덤핑수입에 의한 것
으로 전가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검토
에서 덤핑수입과 덤핑수입의 요인들을 검토하도록 함과 아울러 덤핑수입에 의한
국내산업피해가 실질적인가를 검토하도록 하였으며,덤핑수입 이외의 검토요인들로
서 덤핑수입이 아닌 수입량 및 가격,수요감소 혹은 소비양태변화,외국생산자와 국내
생산자간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경쟁,기술개발,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수출이행능
력 등을 예시하였다.20)
그리고 1979년의 반덤핑협정은 덤핑조사절차와 관련해서는 국내산업을 대표하는

자의 서면신청 또는 회원국 정부도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하도록 하였으며,조사절

18) 1979년의 반덤핑협정은 제1장 반덤핑코드(Anti-dumping Code)에서 일반원칙, 덤핑의 결정, 피해판정, 국

내산업의 정의, 조사개시, 증거자료, 조사절차, 약속, 재심,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부과 등을, 제2장에서는 

반덤핑위원회 및 분쟁해결절차를, 그리고 제3장은 최종규정으로 회원국의 입법조치, 효력발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으로 덤핑수입사실이 있어야 하고,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피해, 그리고 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노승혁, 전게

논문, pp. 30 - 31.)

19) 상게논문, p. 31.

20) 상게논문, p.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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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영업상 비밀이 아닌 자료의 공개와 수출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자신의 의견과 자
료를 제출할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조사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
였다.조사기간 중의 국내산업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비판정 이후에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잠정조치는 가능한 한 보증금 형태로 부과하도록
하였다.21)
한편 반덤핑관세의 부과와 관련해서는 정상가격과 덤핑수입가격과의 차액,즉

덤핑마진의 범위 내에서 부과하되,덤핑마진보다 낮은 수준의 반덤핑관세 부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을 경우에는 낮은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
정(lesserdutyrules)을 도입하였다.그리고 덤핑수입물품의 수출자가 국내산업의 피해
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로 수출가격을 인상하거나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약속
(undertaking)을 제의하는 경우 반덤핑관세의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약속
규정을 두었다.22)
그 뿐만이 아니라 반덤핑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반덤핑조치와 관련된 이해당사국

들의 협의를 위한 반덤핑위원회(CommitteeonAnti-dumpingPractices)를 설치하
고,회원국이 조사를 개시하거나 잠정조치 또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경우에는 반덤핑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였다.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피조치국은 덤핑조사 개시이후
덤핑조사 절차에서 언제든지 조치국가와 협의(consultation)를 제의할 수 있으며,당사국
간 협의에서 합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반덤핑위원회에 조정(conciliation)을 제의할
수 있고,반덤핑위원회에서 3개월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분쟁해결을
위한 패널을 구성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규정한 것이다.23)
이와 같이 1979년 반덤핑협정은 1967년 반덤핑협정보다는 그 내용과 절차가 대

폭 개선되었지만 조사개시,덤핑 및 실질적 피해,조사절차 등에서 용어의 모호성
과 재량의 여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었다.이러한 불완전성으로 각국의 반덤핑법의
관행 및 절차가 제각각이었고,오직 제도가 자국산업의 보호수단으로만 운영됨에

21) 상게논문, pp. 31 - 32.

22) 상게논문, p. 32.

23) 상게논문, p.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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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UR협상에서 반덤핑협정의 개정문제가 주된 논의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
다.24)
UR반덤핑관세협상의 기본목표는 동경라운드의 반덤핑협정을 개선하고 명료화,

확대하는데 있었다.여기서 ‘개선’이란 협정규정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고,
‘명료화’란 조약의 해석에 혼ㄹ한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확대’란 협정의 적용범위
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25)
UR반덤핑관세협상에서의 쟁점은 협정규정의 개선,명료화 및 기준강화와 관련

된 것으로 덤핑방법의 결정,동조제품의 범위,국내산업피해의 기준과 결정,조사
절차의 강화,반덤핑관세의 소멸시효의 인정 및 기간,우회덤핑 등에 대한 규제조
항 신설 등인데,이중 우회덤핑 규제조항의 신설문제는 미국과 수출개도국간의 의
견대립으로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다.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반덤핑관세의 주요
대상국들의 최대관심사의 하나인 반덤핑관세부과의 남용문제가 취급된 UR반덤핑
관세협상은 한국,일본을 비롯한 주요 수출국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하여 본문 제3
부 18개 조문 및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 (WTO)반덤핑관세협정을 이끌어 내었
다.26)

제제제222절절절 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조조조치치치의의의 발발발동동동요요요건건건

111...덤덤덤핑핑핑수수수입입입(((ddduuummmpppttteeedddiiimmmpppooorrrtttsss)))

가가가...덤덤덤핑핑핑의의의 존존존재재재

‘덤핑(dumping)’이란 일국으로부터 타국으로 수출된 물품의 수출가격이 수출국

24) 상게논문, p. 32.

25) 최승환, 전게서, p. 250.

26) 상게서, p.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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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물품에 대한 정상적 거래에 있어서의 비교가
능한 가격보다 낮을 경우,즉 어떤 물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타국의 상
업영역에 도입된 경우 덤핑이 존재한다.27)여기서 ‘동종제품’이란 동일한 물품 즉,
모든 면에서 고려되고 있는 물품과 같은 물품을 의미하며,만약 그러한 물품이 없
는 경우,비록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는 않으나 조사대상 물품과 매우 유사한 특성
을 갖고 있는 여타 물품을 의미한다.28)

나나나...덤덤덤핑핑핑차차차액액액

(1)정상가격의 결정

수출국에서 소비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동종제품에 대한 통상적인 상거래에 있어
서의 비교가능한 가격을 말하는 정상가격은 일반적으로 국내시장가격 또는 국내판
매가격을 의미한다.‘반덤핑관세협정’은 덤핑판정시 수출가격과 비교대상이 되는
정상가격의 인정기준을 이래와 같이 구체화하였다.29)
첫째,수출국내 동종제품의 판매가 없거나 특별한 시장여건이나 소량판매로 인

해 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적절한 비교가 안 될 경우 덤핑마진은 수출가격을 대표
적인 제3국 수출가격이나 또는 구성가격30)과 비교하여 결정되는데,수출국내 동종
제품의 판매가 고려대상물품의 수입국 판매의 5%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정상가격
으로 인정되고 동 비율 이하의 경우에도 증거가 제시된다면 정상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출국내 국내판매가격의 인정범위가 확대되고 수입국에 의한
자의적인 구성가격의 적용을 제한하였다.31)

2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1항.

28)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6항.

29) 최승환, 전게서, pp. 251 - 252.

30) 수출국내의 제품원가에 합리적인 판매 관리비와 기타 비용 및 이윤을 가산한 가격.

3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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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통상적인 상거래’란 보통의 조건 또는 관행에 따른 제품의 판매를 말하는
데,원가이하의 판매는 원칙적으로 통상적인 상거래에 포함되지 않는다.그러나 원
가이하의 판매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상가격으로 인정함으로써 원가이하
판매의 정상가격 인정범위를 확대하였다.즉,원가이하의 판매가격이 조사기간 동
안의 가중평균비용 보다 높을 경우에는 합리적인 기간내에 총비용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정상가격으로 인정되며,원가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32)이내에 상당
량33)지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만 정상가격으
로 인정되지 않는다.34)
셋째,판매관리비와 기타비용 및 이윤은 조사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통상적

인 상거래에서 생산․판매한 실제자료를 기초로 산정하게 함으로써 구성가격의 산
정기준을 명료히 하였다.35)동 자료에 입각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① 조사
대상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내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
여 얻게 된 실제이윤,② 기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국내 국내시장에서 동종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게 된 가정평균이윤,③ 기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
출국내의 국내시장에서 동일부류의 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얻게 된 이유를 초과하
지 않는 범위내에서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된 이윤 등에 입각하여 구성가격
을 산출할 수 있다.36)

(2)수출가격의 결정

32) 상당가격은 일반적으로 1년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6개월 이하가 되어서는 안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의 주석4.)

33)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개별거래의 가중평균 판매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 이하이거나 단위

비용 이하의 판매규모가 정상가격 결정을 위해 고려되고 있는 거래에서 판매된 양의 적어도 20%이상이 된

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 단위비용이하의 판매가 상당량 이루어지는 것으로 간주된다.(WTO 반덤핑관세협

정, 제2조 2항의 주석5.)

3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 1.

35) 미국의 경우 실제 판메관리비나 이윤에 관계없이 판매관리비는 원가의 10%, 이윤은 원가에 판매관리비를 

합산한 8%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불합리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도 하였다.(최승환, 전게서, fn. 13.)

36)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2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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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가격이 존재하지 않거나 수출가격이 수출자 및 수입자 또는 제3자 사이의 제
휴나 보상협정 등을 믿을 수 없다고 관계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수출가격은 수입
품이나 독립된 구매자에게 최초로 재판매되는 가격을 기초로 구성하고,독립된 구
매자에게 재판매되지 않거나 수입된 상태로 재판매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국이 결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수출가격을 구성할 수 있다.37)구성수출가격은 구매
자에 대한 재판매가격에서 운송비 등의 직접판매비,관세 등의 세금,이윤,수수료
등의 제반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산정된다.38)

(3)수출가격과 정상가격의 비교

수출가격과 정상가격간에는 공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한다.이러한 비교는 동
일한 거래단계,통상적으로 공장도 단계에서 가능한한 동시에 이루어진 판매에 대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당국은 제반 판매 조건,과세,거래단계,양적․물리적 특징
의 차이 등을 포함한 가격비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타 차이점들에 대해서 매
건마다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39)2조 3항의 경우,수입과 재판매 사이에 발생하
는 제반과세를 포함한 비용 및 그로 인한 이윤의 공제도 이루어져야 한다.이들
경우에 가격비교가 영향을 받았다면 당국은 구성수출가격과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의 정상가격을 설정하거나 또는 이 항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적절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당국은 공정가격비교를 위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한지를 관련 당사자에게 알
려야 하며,동 당사자에게 불합리한 입증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40)

222...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실실실질질질적적적 피피피해해해

3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3항.

38) 최승환, 전게서, p. 252.

39) 상기 요소들 중 몇몇은 중복가능하며, 당국은 이러한 요소들이 이 규정하에서 이중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4항 주석7.)

40)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2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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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가...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의의의 의의의미미미

피해의 대상이 되는 국내산업이란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 전체’또는
국내총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들’을 지칭하나,생산자가 덤핑제
품의 수출자 또는 수입자와 관계가 있는 경우나 또는 생산자 자신이 덤핑제품의
수입자인 경우는 국내산업의 범위에서 제외 될 수 있다.분리된 시장내의 생산자
가 관련제품의 전체 또는 대부분을 해당시장내에서 판매하고,분리된 시장내의 수
요의 현저한 부분이 당해국 내의 여타시장에서 공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
로 1개 수입회원국 내에 2개 이상의 분리된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으며,각 시장의 국내생산자는 반덤핑절차의 목적상 별개의 분리된 국내
산업으로 간주될 수 있다.‘분리된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국내시장의 상
당 부분에 피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분리된 시장에 덤핑수입이 집중되고 그로 인
해 해당시장내의 관ㄹ현생산자 전체 또는 대부분이 피해를 입으면 피해가 존재하
는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41)2개국 이상의 국가가 GATT 1994제24조 상의 관세
동맹을 구성하여 ‘단일의 통일된 시장’으로 발전된 경우에는 전체통합지역내의 산
업을 국내산업으로 간주한다.42)

나나나...실실실질질질적적적 피피피해해해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의 존재와 함께 덤핑수입이 동종제품의 국
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미치거나 또는 중대한 피해의 ‘위협’을 초래하거나 국내
산업의 확립에 ‘중대한 지연’을 초래해야 한다.‘중대한’피해의 개념과 범위에 대
해서는 언급이 없지만,반덤핑관세제도가 덤핑이라고 하는 불공정무역관행을 대상
으로 발동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공정무역관행에 대해 발동되는 세이프가협정상
릐 ‘심각한’피해보다는 덜 엄격한 것으로 해석된다.43)

4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4조 1항

42)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4조 3항. ; 최승환, 전게서, pp. 254 - 255.



- 18 -

먼저 GATT 1994제6조의 목적상,덤핑피해의 결정은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
야 하며, ① 덤핑수입의 물량과 덤핑수입이 국내시장에서 동종제품의 가격에 미
치는 영향과,② 그러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
관적인 검토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44)
덤핑수입물량의 물량과 관련하여,조상당국은 절대적인 면에 있어서나 수입국의

생산 또는 소비와 관련한 상대적인 면에 있어서 덤핑수입이 상당히 증가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덤핑수입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조상당국은 수
입국의 동종물품의 가격과 비교하여 상당한 가격인하가 있었는지 또는 그러한 수
입의 여얗이 상당한 정도로 가격하락을 초래하였는지,덤핑수입이 없었으면 일어
났을 가격상승을 상당히 방해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그러나 이러한 요인
들 중 1개 또는 수개 요인이 반드시 결정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다.45)
관련산업에 대한 영향의 검토는 판매액,이윤,생산량,시장점유율,생산성,투자

회수율,설비가동율에서의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감소 ;국내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덤핑마진의 규모 ;자금순환,재고,고용,임금,성장 자본 또는 투자조달능력
에 대한 실제적이며 잠재적인 영향 등 산업의 상황과 관련한 제반 경제적 요소 및
지표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상기 열거된 요소들은 예시적일 뿐이며,
이들 요소 중 1개 또는 수개가 반드시 결정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46)
2개국이상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동시에 덤핑방지관세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경

우,① 각구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의 덤핑마진이 제5조 8항에서 명시된 최소의 양
보다 많으며,각구으로부터 수입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고,② 수입의 효과
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수입물품간의 경재조건 및 수입된 물품과 국내동종
물품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적절하다고 조사당국이 결정할 경우에 한하여,조
사당국은 그러한 수입에 따른 효과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47)수입영향의

43) 최승환, 상게서, P. 253.

4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1항.

45)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2항.

46)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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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평가는 사실상 선진국들이 관행적으로 행해 왔음을 감안해 볼 때,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누적평가를 인정한 것은 경미한 덤핑마진이나
소량수출을 행한 국가가 누적평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감소시켰다고 할 수 있
다.48)
그리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덤핑수입이 이 협정에서 의미하는 피해

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덤핑수입과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
의 관계입증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해야 한다.동시에 당국은 산업의 피해를 가져
다 주는 덤핑수입 이외의 요소들을 검토해야 하며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는 덤핑수입에 돌려져서는 안된다.이러한 요소들 중에는 특히,덤핑가격으로
판매되지 않는 수입량 및 가격,수요감소 혹은 소비양태의 변화,외국생산자와 국
내생산자간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경쟁,기술개발,국내산업의 생산성 및 수출
이행력이 포함된다.49)

다다다...실실실질질질적적적 피피피해해해의의의 우우우려려려

실질적 피해위협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덤핑이 피해를 야기할 사태를 발생시
키는 상황의 변화는 명백히 예측되어야 하며,급박한 것이어야 한다.50)실질적 피
해위협의 존재와 관련한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당국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즉,① 실제적인 수입증가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덤핑수입의
현저한 증가율,② 추가적인 수출을 수용할 수 있는 여타 수출시장의 이용가능성
을 감안하여 수입국으로 덤핑수출을 실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

4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3항.

48) 최승환, 전게서, p. 253.

49)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5항

50) 유일한 예외는 아니나, 한 예를 들면 가까운 장래에 덤핑가격으로 실질적인 물품의 수입증가각 있을 것이

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수긍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7항 주석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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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충분하고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임박한 수출자 생산능력의 실제적인 증가,③
수입이 국내가격을 현저히 하락 또는 억제시킬 수 있는 가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 여부 및 추가 수출증대 가능성 여부,④ 수입국내 조사대상 물품의 재고현황
등의 요소들 중 하나 또는 몇 가지만으로 반드시 결정적인 판정기준이 될 수 없으
나,고려되고 있는 요소들 전체는 향후의 덤핑 수출이 임박하고 또한 보호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로 귀결되어야 한
다.51)

라라라...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 확확확립립립의의의 실실실질질질적적적 지지지연연연

국내산업 확립의 실질적 지연 유무는 국내산업의 투자,가동률,손익,시장점유
율 등에서의 정상 기대치 및 실제의 경영성과를 비교하여 판단하게 된다.52)

333...인인인과과과관관관계계계의의의 존존존재재재

국내산업의 피해가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유발되어야 한다.그리고 이 인과관계
는 조사당국에 제출한 모든 증거를 근거로 입증하여야 한다.조사당국은 ① 덤핑
가격으로 팔리지 아니한 수입상품의 물량 및 가격,② 국내의 수요감소나 소비행
태의 변화,③ 외국생산자와 국내생산자의 제한적인 무역관행 및 이들간의 경쟁,
④ 기술개발과 국내산업의 수출실적 및 생산성 등 덤핑수입 이외의 다른 요인이
국내산업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조사해서 이들 요소를 덤핑수입의 원인에서
배제하여야 한다.53)

5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3조 7항.

52)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p. 13 - 14. 

53) 상게서,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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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절절절 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 부부부과과과 절절절차차차

111...조조조사사사의의의 개개개시시시

덤핑의 존재,정도 및 영향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는 정해진 국내산업 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대신한 자의 서면신청으로 개시되어야 한다.그리고 그 신청은 ① 덤
핑,② 이 협정에서 해석되고 있는 바와 같은 GATT 1994제6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③ 덤핑수입과 추정된 피해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증거를 포함해야 한다.54)
덤핑조사는 조사당국이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에 의해 표시된55)신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 수준에 대한 조사에 근거하여,동 신청이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
한 자에 의해서56)이루어졌다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는 한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
동 신청은 동 신청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표명하는 국내산업의 부분으로서 생
산된 동종물품의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생산자가 찬성할 경우 국내
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한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고려된다.그러나 국내산업
에 의해 생산된 동종물품의 총생산액의 25% 보다 작은 경우 조사가 개시되어서는
안 된다.57)

222...조조조사사사의의의 진진진행행행

5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1항, 2항.

55) 예외적으로 많은 수의 생산자가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산업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당국은 통계적으로 

적절한 표본추출방법을 사용하여지지 또는 반대의사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4항. 주석13).

56) 회원국은 특정회원국의 영역내에서 동종물품의 국내생산자의 근로자나 그러한 근로자의 대표가 제5조 1항

에 조사에 관한 신청을 하거나 신청을 지지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4항. 

주석14).

57)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4항. ; 예컨대, 1993년 한국의 반도체 3사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제소건의 

경우 제소자인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의 미국내 생산점유율은 2.1%에 불과하므로 ‘반덤핑관세협정’

이 적용되는 경우에 동 미국회사는 제소자격을 상실하게 된다(최승환, 전게서, p. 255. f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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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내산업이 덤핑피해조사를 신청하면 조사기관은 신청서에 제시된 증거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검토하여 덤핑조사여부를 결정한다.58)만일 특별한 상황하에서
조사기관이 국내산업 또는 이를 대신 한 자의 서면신청이 없이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키 위해서는 덤핑,피해 및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만 한다.59)
덤핑조사신청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은 기각되고

동시에 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60)특히 덤핑마진이 매우 작거나 또는 덤핑수입량
이나 피해가 실제적이든 잠재적이든 무시할만한 수준이라고 당국이 결정하는 경우
에도 조사는 즉각적으로 종결되어야 한다.정상가격 대비 퍼센티지로 표시된 덤핑
마진이 2%이하인 경우 동 덤핑마진은 매우 작은 것으로 고려되어야 한다.특정국
으로부터의 덤핑수입량이 수입국내 동종물품 수입량의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
고 있고,개별적으로 수입국내 동종물품 수입의 3% 이하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의 수입국내에서 동종물품의 수입의 합계가 7%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덤
핑수입은 통상적으로 무시할만한 수준으로 간주되어야 한다.61)
그리고 덤핑조사가 개시되더라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 후 1년 내에

덤핑조사가 종결되어야 하며,덤핑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62)

333...제제제333국국국을을을 대대대신신신한한한 반반반덤덤덤핑핑핑조조조치치치

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가 가능하다.제3국을 대신한 반덤핑조치의 신청은
조치를 요청하는 제3국의 당국에 의해서 행해진다.63)이와 같은 조치의 신청은 수

58)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3항.

59)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6항.

60)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8항 전단.

6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8항.

62)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5조 1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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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상품이 덤핑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가격정보 및 혐의가 있는 덤핑행위의
제3국의 관련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상세한 정보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야 한다.수입국 당국이 추가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제3국에 요청하는 경우 제
3국은 추가획득과 관련한 모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64)
한편 수입국의 당국은 이와 같은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 제기된 덤핑이 제3국

의 관련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즉 혐의를 받고 있는 덤핑이
당해산업의 수입국에 대한 수출에 미치는 영향 도는 당해산업의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만을 근거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65)그리고 사안의 검토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수입국에 달려 있다.만일 수입국이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결정한다면,그러한 조치에 관하여 상품교역이사회의 승인을 얻기 위한 동
이사회와의 접촉개시는 수입국이 행한다.66)

444...증증증거거거

반덤핑조사와 관련한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는67) 이해 당사자는 조사기관이 필
요로 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고,덤핑조사의 전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보장 받는다.68)
반덤핑 조사관련 질의서에 대한 회신을 위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는 최소한

30일간의 기간이 부여되어야 한다.69)동 기한의 연장요청이 있을시 이에 대한 적

63)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1항.

6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2항.

65)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3항.

66)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14조 4항.

67) 여기에서 이해당사자란 ① 조사대상 물품의 수출자, 외국의 생산자나 수입자, 또는 동 물품의 생산자, 수출

자, 수입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협회 또는 사업협회, ② 수출국 정부, ③ 수입국 내 동종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입국내에서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무역협회 또는 사업회.

68)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항.

69) 수출자에게 부여하는 시한은 일반적으로 질의서 접수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질의서가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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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한 고려가 있어야 하며,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이러한 연장요청은 가능한 한 허
용되어야 한다.70)또한 조사기관은 일반적으로 조사대상 물품과 관련된 개개의 알
고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해 각각의 덤핑마진을 결정하여야 한다.수출자,
생산자,수입자의 수 또는 관련물품의 종류가 너무 많아 그러한 결정이 불가능할
경우 조사기관은 대상자 선정시 이용가능한 자료를 기초로 통계적으로 유효한 표
본추출기법을 사용하여,이해당사자 또는 물품의 수를 제한하여 검사하거나 합리
적으로 조사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가로부터의 수출량의 가장
큰 비율로 제한하여 검사할 수 있다.71)성격상 비밀인 정보72),또는 반덤핑 조사시
당사자가 비밀로 제공하는 정보가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기관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어져야 한다.이러한 정보는 정보를 제시하는 측의 특별한 허가 없
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73)
이해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동 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조사를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당국은 획득가능한 사
실들을 근거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예비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
다.74)

제제제444절절절 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 부부부과과과

111...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
국내 당사자 또는 수출국 대표로부터 또는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분리된 관세영역의 경우 수출영역의 공식

적인 대표부로 발송된 일자로부터 1주일 후에는 접수가 된 것으로 간주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

항의 1. 주석15).

70)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항의 1.

71)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10항.

72) 예컨대 누설될 경우 경쟁자에게 경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이익이 되며 정보공급자 및 정보의 원공급자에

게 상당히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보.

73)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5항. ; 특히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제한적으로 발한 보호명령에 의한 공개는 

요청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5항, 주석17)

74) WTO 반덤핑관세협정, 제6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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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협정은 잠정조치의 발동요건과 기간을 강화하였다.75)즉,① 본 협정
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개시․공표되고,이해당사자가 정보의 제공 및 의견개진을
위한 적절한 기회를 경우,② 덤핑이 행해지고 그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를 야기
시키켰다는 예비적인 긍정판정이 있고,③ 조사기관이 조사기간 중 야기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
다.76)또한 잠정조치는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마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
에서 잠정적으로 추정된 덤핑방지관세 관세에 상당하는 금액의 잠정관세 또는 더
욱 바람직하게는 보증금(현금 예치 혹은 유가증권)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정상적
인 관세와 덤핑방지관세 추정액이 표시되고,평가의 유보가 여타의 잠정조치와 동
일한 조건하에서 이루어질 경우,이러한 평가유보는 적절한 잠정조치의 하나로 인
정된다.77)
그리고 조사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할 수 없고78),4개월을 초과할 수 없

으며 관련무역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기관이 결정
한 경우에는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급적 단기간에 한정된다.조사기관이
조사과정에서 덤핑보다 낮은 수준의 관세로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
토하는 경우,동 기간은 각각 6개월과 9개월로 연장될 수 있다.79)

222...가가가격격격인인인상상상 약약약속속속

가격인상약속이라 함은 수출자가 수출가격을 인상조정하여 덤핑수출을 중지하겠
다는 약속을 제의하고 관계당국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의 부
과 없이 조사절차가 정지되거나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80)가격인상은 덤핑마진을

75) 최승환, 전게서, p. 257.

76)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1항.

77)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2항.

78)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3항.

79) WTO반덤핑관세협정 제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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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가격인상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이라면 인상폭은 덤핑마진보다 작은 것이 바람
직하다.81)
가격에 관한 약속은 수입국 당국이 덤핑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긍정적 예비

판정을 내리지 않는 한,수출자에게 제시되거나 수락되어서는 안 된다.82)수입국
당국이 가격에 관한 약속수락이 예를 들어 실제적,잠재적 수출자의 수가 너무 많
거나 일반정책상의 이유를 포함하는 기타 이유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
면,제시된 가격에 관한 약속은 수락될 필요가 없다.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
우에 가능하다면 당국은 수출자에게 동 가격약속의 수락이 부적절하다는 사실이
도출된 이유를 제시하고,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출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 표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83)
만일 가격약속이 수락될 경우에도 이와 관련한 수출자가 원하고 당국이 결정한

다면 이에 관계없이 덤핑과 피해의 조사는 종결되어야 한다.이러한 경우 덤핑과
피해에 대한 부정적 판정이 내려졌다면,동 결정이 가격에 관한 약속에 크게 기인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격에 관한 약속은 자동적으로 종결된다.이 경우에 당
국은 이 협정의 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가격인상 약속
이 유지되어야 함을 요구할 수 있다.덤핑과 피해에 대한 긍정적인 결정이 내려졌
을 경우,가격인상 약속은 본 협정의 제반조건과 규정에 일치하는 수준에서 지속
되어야 한다.84)
수입국 정부는 가격에 관한 약속을 제안할 수 있으나,어떠한 수출자도 동 가격

에 관한 약속을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수출자가 이러한 가격에 관한 약속을 제시
하지 않거나 이러한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떠한 경우에도 관련 건

80) 최승환, 전게서, p. 258.

81)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1항.

82)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2항.

83)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3항.

84)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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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정당한 고려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그러나 당국은 덤핑 수입이 계속되는
경우에 피해의 위협이 현실화될 수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결정할 수 있다.85)
수입국 당국은 약속을 수락한 모든 수출자들에게 동 약속의 이행과 관련한 주기

적인 정보의 제공 및 관련정보에 대한 검증 허용을 요구할 수 있다.약속을 위반
한 경우에는,수입국 당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하여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실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러
한 경우 확정관세는 잠정조치 적용전 90일 내에 소비용으로 수입된 상품에 대해서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다.다만,이러한 소급평가는 가격인상 약속
위반전에 들어온 수입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86)

333...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의의의 부부부과과과와와와 징징징수수수

반덤핑관세는 가격인상약속이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덤핑을 초래한 모든
수입원으로부터의 당해물품수입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적정한 금액을 ‘비차별적으
로’징수한다.반덤핑관세의 부과요건이 충족된 경우 관세부과여부와 세액의 범위
는 수입국 당국이 결정한다.다만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
우에는 덤핑마진 미만으로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87)
반덤핑관세가 미국에서와 같이 ‘소급적 기초’에 입각하여 산정된 경우 관세지불

에 대한 최종판정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관세액의 최종산정요처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행해져야 하며,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반덤핑
관세가 EU등에서와 같이 ‘장래적 기초’에 입각하여 산정된 경우,실제 덤핑마진을
초과한 징수분은 가능한 한 신속히 일반적으로 조사대상물품 수입자가 환급을 요
구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환급해 주되,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반덤핑관세의 환급은 가능한 한 신속히 최종판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85)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5항.

86) WTO반덤핑관세협정 제8조 6항.

87) WTO반덤핑관세협정 제9조 1항, 2항. ; 최승환, 전게서, p.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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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해져야 한다.88)

제제제555절절절 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 부부부과과과의의의 소소소급급급적적적용용용과과과 일일일몰몰몰조조조항항항

111...소소소급급급적적적용용용

잠정조치와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원칙적으로 부과결정이 효력이 발생한 후에 소
비용으로 수입된 물품에만 적용된다.89)다만 피해의 최종적인 판정90)이 내려진 경
우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최종적인 판정의 경우에 잠정조치가 취하여지지 않
았다면 덤핑수입의 효과가 피해가 있다는 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에는,잠정조
치가 적용된 기간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소급하여 부과할 수 있다.91)그리고 조
사당국이 ① 과거에 피해를 야기한 덤핑을 행한 전력이 있거나 혹은 수출자가 덤
핑행위를 하고 그러한 덤핑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수입자가 인식을
했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경우라고 결정하였거나,② 피해가 덤핑수입물량의 기간
및 규모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단기간 내에 걸친 수입량의 급증에 의해 야기되고
수입품 재고의 급격한 증가와 같은 여타의 상황이 기존의 반덤핑관세의 구제효과
를 심각이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결정을 할 경우 확정반덤핑관세는 잠정
조치 적용전 90일 이내에 소비를 목적으로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부과할 수 있
다.92)

222...일일일몰몰몰조조조항항항(((日日日沒沒沒條條條項項項)))

88) WTO반덤핑관세협정 제9조 3항. 최승환, 상게서, p. 259.

89)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0조 1항.

90) 피해의 우려 및 산업설립의 실질적인 지연을 이유로 하는 판정은 제외.

91)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0조 2항.

92)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0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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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는 피해를 야기 시키는 덤핑을 상쇄시키는데 필요한 정도 및 기간까
지만 그 효력이 지속되어야 한다.또한 조사 당국은 자체적으로 또는 반덤핑관세
의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후,검토가 필요하다는 긍정적인 증거를 제
시하는 이해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정당화되는 경우에 반덤핑관세 부과지속
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를 해야 하고,검토의 결과 반덤핑관세의 지속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결정한다면 동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즉각 종결되어야 한다.93)

제제제666절절절 분분분쟁쟁쟁의의의 해해해결결결

반덤핑관세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WTO 회원국간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WTO의 DSU(분쟁해결양해)가 적용된다.94)
분쟁의 발생시 회원국은 반덤핑관세협정하에서 직․간접적으로 자국에 생길 수

있는 이익이 무효화되거나 혹은 침해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여타 회원국이나 회원국
들에 의해 반덤핑관세협정의 목적달성이 저해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동 회원
국은 상호 만족할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해 문제된 타회원국 또는 회원국들에 대하
여 서면으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이때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의 협의요청에
대해 호의적인 고려를 해야 한다.95)
만일 상호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반덤핑관세의 부과 혹은 가격인

상 약속을 수락하기 위한 최종조치가 수입회원국의 당국에 의해 취해졌다고 판달
할 경우,협의를 요청한 국가는 문제를 WTO의 DSB(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할 수
있다.또한 잠정조치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동 조치가 잠정조치의 요건
에 반하여 취해졌다고 판단될 경우,회원국은 동 문제를 WTO의 DSB에 회부할
수 있다.96)

93)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1조 1항, 2항.

94)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7조 1항.

95)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7조 3항.

96) WTO반덤핑관세협정 제17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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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

제제제111절절절 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의의의 개개개념념념

111...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상계관세제도는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수출경쟁력이 높아진 물품이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또는 국내산업
의 확립이 지연될 때,조사를 실시하여 보조금 범위 내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함으
로서 공정경쟁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즉,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수입되
는 특정물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존재해야하고,당해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야기되어야 하며,보조금 지급행위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
과관계가 존재할 때 발동할 수 있는 산업피해구제제도가 바로 상계관세제도이
다.97)

222...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의의의 정정정립립립

정부의 보조금 지급에 의하여 수출장려나 수입억제 등과 같은 무역왜곡효과가
나타난다.이는 자유무역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국가가 경제정책
의 수단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다.그래서 GATT
를 비롯한 국제통상규범은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국제교역에 주는 영
향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이에 따라 1979년의 동경
라운드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은 보조금을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원칙적으로 수출보조금만을 규제대상으로 하였다.98)
97)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4.

98) 서헌제, 전게서, p.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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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가의 산업지원수단은 대단히 복잡하고 그 효과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러한 단순한 구분만으로는 효과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었다.이에 따라 국제보
조금규범체계를 보다 세분화하고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미국은 주요 교역대상국의 산업이 자국산업보다 더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된다고 보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보조
금에 관한 국제규범의 강화를 강력하게 제기하였다.그러나 정부주도의 수출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발전을 꾀하고 있는 많은 개도국들은 보조금 규범의 강화가 자국
의 성장전략에 장애가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반대하여 왔다.99)
이에 따라 UR보조금협상에서는 국내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관련된 GATT규범을 개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였는데,구체적으로는
보조금의 범위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상계관세의 발동 요건 및 절차를 명료히
함으로써 각국의 보조금 지원에 따른 통상분쟁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리고 동 협상에서의 주요 쟁점은 금지보조금과 허용보조금의 범위와 요건,보조
금액의 산정기준,개도국우대조치와 재분류문제 등이지만,지방정부 보조금에 대한
규제와 특정산업제원제도 문제 등은 (WTO)보조금 및 상계관세조치협정에 반영되
지 못하였다.100)

333...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부부부과과과의의의 요요요건건건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①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 수혜물품
의 수입이 있어야 하고,② 그 수입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초래되었으며,
③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실체적 요건과 관련하여 상
기 ②와 ③은 반덤핑관세제도가 준용된다.101)따라서 본 연구는 상계관세부과의 실
체적 요건에 대한 고찰은 ‘특정산업을 대상으로 지급된 보조금 수혜물품의 수입’만

99) 상게서, p. 365.

100) 최승환, 전게서, p. 264.

101)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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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그 대상으로 한다.

가가가...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의의의의의의

‘1994년 GATT’규정과 달리102),‘WTO)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1)보조금
(subsidy)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다.즉,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지원’103)이
나 또는 ‘1994년 GATT'제16조에 의한 모든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원에 해당
하고,2)이로 인해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그러한 지원을 보조금이라 정의하였
다.다만 상기와 같은 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그 성격상 ’特定性(specificity)'
이 있는 경우에 한해 금지보조금,상계가능보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유의하
여야 한다.104)

나나나...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특특특정정정성성성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특정성 여부를 결정
하는 기준이 중요하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결정한다.즉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
정 제1조 1항에서 정의된 보조금이 공여기관의 관할내에 있는 어떤 기업이나 산업
또는 기업군이나 산업군에 대해 특정적인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
여 결정한다.105)
① 공여기관 또는 관련 법률이 보조금 지급을 일부 기업에 대하여 명백히 제한

102) ‘1994GATT' 는 제16조에서 “회원국이 직접 간접으로 자국의 영역으로부터 상품수출을 증가시키거나 또

는 자국영역으로의 상품수입을 감소시키는 여하한 형태의 소득 또는 가격지지를 포함한 보조금”이라는 표현

을 사용하고 있을 뿐 보조금 자체에 대한 정의규정이 없다.

103) 즉, ① 자금 및 채무의 직접적 이전, ② 세액공제 등 정부세입의 포기, ③ 사회간접자본 이외의 재화, 용

역의 제공 및 재화의 구매, ④ 정부가 금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통해 상기와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

를 포함. 

10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 1항, 2항. ; 최승환, 전게서, p. 264.

10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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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 이러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다.② 공여기관 또는 관련법률이 보조금
의 수혜자격 및 금액에 대해 객관적인 기준과 조건을106)설정하고,당해 기준과 조
건이 엄격히 준수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다.다만,이들 기준 및 조건은 법령,
규정 또는 기타 공식문서에 명시되어 입증가능하여야 한다.③ 상기 ①,②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여 특정성이 없다 하더라도 동보조금이 사실상 특정적이라고 믿을만
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요소들이107)고려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특정에서
대한 결정은 실질적 증거에 의해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한다.108)
한편 공여기관의 관할지역 중 특정지역내에 위치하는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보

조금은 특정적이다.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 어떤 수준의 정부에서건 일
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세율의 결정 또는 변경은 특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
는다.109)다만 금지보조금에 해당되는 모든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
다.110)

다다다...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종종종류류류

(1)금지보조금

금지보조금이란 농산물협정에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보조금 및 상계조치협
정 제1조가 의미하는 보조금으로서 유일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111)수출성과에 따라 공여되거나,수입물품 대신 국산물품사용
106) 여기서 객관적 기준 및 조건이라 함은 중립적이고, 특정기업에 대하여 다른 기업보다 특헤를 주지 않으며, 

경제적 성격의 것으로서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즉 종업원 수 또는 기업의 규모 등을 말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1항., 주석2) )

107) 제한된 숫자의 기업에 의한 보조금 사용, 특정기업에 의한 보조금의 주된 사용, 특정기업에 비레적이지 않

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 공여, 보조금공여 결정에 있어 공여기관에 의한 차별적인 방식, 보조금지원정책이 집

행되는 기간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급기관의 경제적활동의 다양성 정도.

10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4항.

10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2항.

11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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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하여 공여되는 보조금을 말한다.이와 같은 금지보조금의 공여는 국내산업피
해의 입증 없이 상계조치가 가능하다.

(2)상계가능보조금

금지보조금 이외의 보조금으로서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으로서 타 회
원국의 이익에 불리한 효과(산업피해,관세양허의 무효화,침해 등)를 초래하는 보
조금을 말한다.그리고 여기에서의 특정성은 보조금을 특정기업(산업)또는 특정지
역내의 기업에게만 지급할 경우 존재하게 된다.이와 같은 상계가능보조금은 국내
산업의 피해,인과관계의 입증으로 상계조치가 가능하다.112)

(3)허용보조금

허용보조금이란 특정성이 없는 모든 보조금을 말하며,연구개발보조금,지역개발
보조금,환경보조금은 특정성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
었으나 잠정적용규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1조)적용기간이 1999.12.31일
자로 만료되었다.113)

제제제222절절절 금금금지지지보보보조조조금금금(((ppprrrooohhhiiibbbiiittteeedddsssuuubbbsssiiidddeeesss)))

111...금금금지지지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정정정의의의

111) 이 기준은 보조금 지급이 법률적으로는 수출성과와 관련이 없으나, 실제로는(in fact) 예상 또는 실제 수

출이나 수출입과 연관된다는(tied) 사실에 의해 충족될 수 있다. 수출하는 기업에게 보조금이 제공된다는 단

순한 사실만으로는 본 규정이 의미하는 수출보조금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12)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20.

113)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20 - 21.



- 35 -

금지보조금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성과부로 지원되는 수출보조금,국산품사
용 조건부로 지급되는 수입대체보조금을 말한다.

222...금금금지지지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종종종류류류

가가가...수수수출출출보보보조조조금금금

UR협상에서는 금지되어야 할 수출보조금 목록을 어떤 방식으로 작성할 것인가
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일부 국가들은 상세한 리스트를 작성하되 이를 제한적인
성격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다.그러나 미국,EC 등 선진국은 한정적인 리스트가
작성될 경우 이를 회피할 많은 방법들이 즉시 고안될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실효
를 거둘 수 없다는 이유로 추상적으로만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보조금협정
은 이를 종합하여 일단 본문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하되 부속서 1에서 예시적인
수출보조금 목록을 열거하고 있다.114)

나나나...수수수입입입대대대체체체보보보조조조금금금

수입대체보조금이란 유일한 조건으로 또는 다른 여러 조건 중의 하나로서 수입
품 대신 국내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말한다.이러한 보조금은

114) 서헌제, 전게서, p. 371. 보조금협정 부속서 1에 포함된 수출보조금의 12가지 예시는 다음과 같다. ① 수

출실적에 따라 정부가 기업 또는 산업에 제공하는 직접보조금, ② 수출상여금을 포함하는 외화보유제도 또

는 유사한 관행, ③ 수출선적분에 대한 유리한 조건의 국내운송서비스 제공, ④ 정부가 국내소비용 물품의 

생산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수출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국산 또는 수입자재나 용역의 제공, ⑤ 기업이 납부할 

직접세 또는 사회보장부과금을 수출과 관련하여 완전 또는 부분적으로 면제, 경감 또는 유예하는 것, ⑥ 직

접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수출실적과 관련된 특별공제의 허용, ⑦ 수출품에 대하여 국내소비 물품의 생

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간접세를 초과하는 면제 또는 경감, ⑧ 국내소비품의 생산을 위한 자재 등에 부과되

는 누적간접세보다도 수출품에 우대하는 경우, ⑨ 수출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투입요소에 부과된 수입과

징금을 초과한 환급을 한 경우, ⑩ 정부가 수출보험제도의 장기적인 운영이나 손실보전을 하기에는 충분하

지 않은 수준으로 수출보험료를 낮게 책정하는 경우, ⑪ 정부가 조달비용보다 낮은 금리로 수출신용을 공여

하거나 수출기업자금조달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감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출신용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

하기 위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⑫ 그 밖의 공공계정의 부담.



- 36 -

상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국산원자재와 부품을 보호하는 관세와 같은 효과를 가지
고 있어 자원의 국제적 흐름을 왜곡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지된다.115)

333...구구구제제제절절절차차차

금지보조금에 대하여는 상대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부의 규정에 따른
救濟나 제5부의 규정에 따른 상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이 두 구제절차는 병행하
여 진행시킬 수 있지만 조치는 둘 중의 하나만 취할 수 있다.116)

가가가...협협협의의의 및및및 대대대응응응조조조치치치

다른 회원국에 의해 금지보조금이 공여 또는 유지되고 있다고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회원국은 그 다른 회원국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117),협의요청을 받은
당해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이러한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118)협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119)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
한 경우,협의 당사국은 분쟁해결기구(DSB)에 즉시패널(panel)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다만,DSB는 다수의 동의로 동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20)
패널은 그 구성 및 위임사항이 확정된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모

든 회원국에게 배포하여야 한다.121)다만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DSB의 결정에 대

115) 상게서, p. 372.

116) 상게서, p. 373.

11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1항.

11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3항.

119) 이 기간은 상호 합의에 의해 영장할 수 있다.

12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4항.

12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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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의의 제기를 공식적으로 통지하거나,DSB가 다수의 동의로 패널보고서를 채
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동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SB에 의하여 채택되어야 한다.122)
그리고 당해조치가 금지보조금이라고 판정될 때에는 패널은 보조금 공여국에게

지체 없이 동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23)협의요청에서부터 패널보
고서의 채택까지의 기한은 총 150일이 소요되며 항소가 있는 경우 30일 또는 60일
이 추가된다.124)
DSB의 권고가 패널이 지정한 기간(패널 보고서 또는 이의심의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날로부터 기산한다)내에 이행되지 않을 경우 DSB는,다수의 동의로 요청
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제소국에 적절한125)대응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126)

나나나...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

금지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우,
상대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
다.이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 제5절 상계조치의 발동요건과 절차에서 상술한다.

제제제333절절절 상상상계계계가가가능능능보보보조조조금금금(((aaaccctttiiiooonnnaaabbbllleeesssuuubbbsssiiidddiiieeesss)))

12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8항.

12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7항,

12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9항.

125) 이 표현은 이 규정에 의하여 취급되는 보조금이 금지된다는 사실이라는 점만으로 불균형적인 대응조치를 

허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12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4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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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상상상계계계가가가능능능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정정정의의의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해 직접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
고 있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이나 허용보조금 이외의 모든 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
즉,상계가능보조금이란 특정성(specificity)이 있는 보조금으로서 타 회원국의 이익
에 불리한 효과(산업피해,관세양허의 무효화,침해 등)를 초래하는 보조금을 말한
다.상계가능보조금은 즉각적인 철폐의무는 없으나 상대국의 산업피해조사를 거쳐
상계관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금지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철폐되어야
한다.127)

222...상상상계계계가가가능능능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요요요건건건

가가가...부부부정정정적적적 교교교역역역효효효과과과

어떤 회원국도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 상의 보조금을 통하여 ① 타 회원
국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② ‘1994년 GATT’에 따라 타회원국이 직접․간접으로
향유하는 혜택의 무효화 또는 침해,③ 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심각한 손상과
같은 회원국의 이익에 대한 불리한 효과를 초래하여서는 안 된다.다만,농산물협
정에 따라 공여되는 농산물 보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128)

나나나...심심심각각각한한한 손손손상상상

여기에서 ‘심각한 손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한다.즉,
① 물품에 대한 총보조금액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② 어떤 산업에서 발생하

127) 서헌제, 전게서, p. 374.

12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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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③ 어떤 기업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보
전하기 위한 보조금.다만,장기적인 해결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심각한 사회
적 문제를 회피하기 위하여 주어지는 비반복적이며 당해 기업에 대하여는 되풀이
될 수 없는 1회적 조치를 제외한다.④ 직접적인 채무감면,즉 정부 보유채권의 면
제 및 채무상환을 위한 무상지원 등이다.129)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즉,①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공여국으로의 동종물품의 수입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② 보조
금으로 인해 여타 회원국의 제3국에 대한 동종물품의 수출이 대체 또는 저해되는
경우,③ 보조금으로 인해 보조금 지급회원국의 세계시장에서의 특정 피보조일차
산품 또는 상품의 점유율이 과거 3년간에 비교해서 증가하고,이같은 증가가 보조
금 지급기간 중 지속적인 추세로 나타날 경우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130)
그러나 보조금을 당해 보조금이 위와 같은 어떠한 효과도 초래하지 않았음을 입증
할 경우 심각한 손상 추정은 배제된다.131)

333...구구구제제제절절절차차차

상계가능보조금에 대하여는 상대국은 금지보조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부의 규정에 따른 구제절차나 제5부의 규정에 따른 상계조치
를 취할 수 있다.이 두 구제절차는 병행하여 진행시킬 수 있지만 조치는 둘 중의
하나만 취할 수 있다.132)

가가가...협협협의의의 및및및 대대대응응응조조조치치치

12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 1항.

13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 3항.

13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6조 2항.

132) 서헌제, 전게서, p.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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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타회원국에 의하여 공여 또는 유지되는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조
에 의한 보조금이 자국산업에 대한 피해,무효화․침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한다고 믿어지는 사유가 있는 경우,그 타 회원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
다.133)이 협의요청은 ① 당해 보조금의 존재 및 성격,② 협의요청 회원국의 국내
산업에 초래된 피해 또는 이익의 무효화,침해 도는 심각한 손상에 관한 이용 가
능한 증거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여야 한다.134)그리고 이와 같은 요청에 대해 당해
보조금을 공여 또는 유지하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
다.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135)60일 이내에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협의 당사국은 DSB에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그리고 패널의 구성은
패널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완료되어여 한다.136)
패널은 사안을 검토하여 그 최종보고서를 분쟁당사국인 회원국에게 배포하여야

하며,동 보고서는 패널 구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모든 회원국에게 통지되어야
한다.137)그리고 분쟁당사국 일방이 DSB의 결정에 대한 이의의 제기를 공식적으
로 통지하거나 DSB가 총의로 패널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동
보고서는 모든 회원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DSB에 의해 채택되어야 한
다.138)다만,패널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경우,상설항소기구는 분쟁당사국
의 공식적 이의제기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을 내려야 한다.항소기구가 60
일 이내에 그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의 사유 및 보고서
제출이 가능한 예상기간을 DSB에 통보하여야 한다.어떠한 경우에도 이 절차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이 항소보고서는 동 보고서를 회원국에 배포한 날로부터

13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1항.

13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2항.

13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3항.

13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4항.

13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5항.

13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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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내에,DSB가 총의로 채택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DSB에 의해 채택되
어야 하며 조건 없이 이해당사국에 의해 수용되어야 한다.139)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DSB가 패널보고서 또는 항소보고서를 채택한 날

로부터 6월 이내에 동 불리한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동 보조금을 철폐하지 않고 또한 보상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DSB는 총의에
의하여 그 요청을 거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존재한다고 결정된 동 불리한 효과
의 정도와 성격에 상응하여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분쟁해결 요청국에
부여한다.140)

나나나...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

상계가능보조금의 지급으로 인해 상대국의 국내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
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을 실질적으로 지연시키는 경
우,상대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이에 대한 절차는 제5절 상계조치의 발동절차에서 상술한다.

제제제444절절절 허허허용용용보보보조조조금금금(((nnnooonnn---aaaccctttiiiooonnnaaabbbllleeesssuuubbbsssiiidddiiieeesss)))

111...허허허용용용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정정정의의의

허용보조금이란 정당한 산업지원책으로서 허용되는 보조금을 말하며 앞에서 고
찰한 금지보조금과 상게가능보조금이 아닌 보조금이 이에 해당된다.종래 미국은
국내보조금에 관하여도 특정성이 있는 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비난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은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에서 그 국가의 사

13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7항.

14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7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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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경제적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경우에
는 대응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상계조치의 남용을 제한하고 있다.141)
어떠한 보조금을 허용보조금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UR협상의 마지막 단계

에 이르기까지 많은 진통을 겪어 왔는데,최종적으로는 특정성이 없는 보조금과
특정성이 있더라도 연구개발보조금,지역개발보조금,환경보조금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되었다.그러나 특정성이 있는 보조금 중 예외적으로 허용되
었던 연구개발보조금,지역개발보조금,환경보조금 등은 잠정적용규정(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31조)에 의하여 그 허용기간이 1999.12.31일자로 만료되었다.
즉,현재 현행 허용보조금은 원칙적으로 1999.12.31일부로 효력이 정지되었으며 이

를 대체할 규정이 불비한 상태이다.물론 지금까지의 DDA 규범협상에서는 허용보
조금과 관련하여 허용보조금의 종류,허용범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었지
만,현재 DDA 협상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규정불비의 상태는 계속되
고 있다.다만,DDA 규범협상에서 허용보조금에 대한 회원국간의 합의가 있을 때까
지 기존 보조금협정상의 허용보조금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WTO 분쟁해결절차
의 원용을 자제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 할 것이다.그러나 이것도 확립된 원칙은
아니다.그리고 지금가지 동 협상에서 선진국들은 허용보조금의 범위를 기존범위
(환경,연구개발,지역개발)에 한정하거나 가능한 축소할 것을 주장하였고,개도국
들은 기존의 허용보조금 이외에 자국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개발보조금도 허용보
조금의 범주에 포함시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42)

222...허허허용용용보보보조조조금금금의의의 유유유형형형

허용보조금은 ① 본협정 제2조(특정성)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이지 않은 보조금,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해 특정적인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연구개발보조금,지역개발
보조금,환경보조금과 같이 국제무역의 흐름을 왜곡하지 않아 국가정책상 지급이
141) 서헌제, 전게서, p. 378.

142) www. wtodda. net/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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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되는 보조금을 말한다.다만 상기연구개발보조금과 지역개발보조금 및
환경보조금이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
다.143)

가가가...연연연구구구개개개발발발보보보조조조금금금

연구개발보조금은 기업 또는 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고등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이 행하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으로서 산업적 연구인 경우 소요비용의 75%,경
쟁전 개발활동144)인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경우에 한정되는 지원이어야 한다.즉,ⅰ)인력비용(연구원,기술자 및 기타 연구활
동만을 위해서 고용된 기타 지원 직원),ⅱ)연구활동만을 위해서 또한 영구적으로
이용되는(상업적으로 폐기되는 경우를 제외한다)장치․설비․토지 및 건물 비용,
ⅲ)구입된 연구․기술지식․특허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활동만을 위해서 이용되는
상담 및 그에 상응한 서비스의 비용,ⅳ)연구활동의 결과로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추가간접비용,ⅴ)연구활동의 결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기타 운영비용(재료,공
급품 등과 같은 비용)에 한정된 지원이어야 한다.145)

나나나...지지지역역역개개개발발발보보보조조조금금금

지역개발보조금은 지역개발의 일반적 계획에 의하여 회원국내의 낙후지역을 위

143)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1항. ; 최승환, 전게서, p. 269.

144) ‘경쟁전 개발활동’이라 함은 산업적 연구결과를 상업적 용도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원형의 창조를 

포함하여 판매 또는 사용목적으로 물품, 공정 또는 서비스를 새롭게 하거나 또는 수정하거나 개선하기 위하

여 계획․설계 또는 도안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개념적인 공식과 대체상품․공정 또는 용역의 도

안 및 시험적 계획을 포함하며 다만, 동계획이 산업적 응용이나 상업적 개발을 위해 전환되거나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기존물품, 생산공정, 제조공정, 용역 기타 작업을 일상적 또는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

은 그 변경이 개선을 나타낼 경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1항 a의 주석

28) ) 

14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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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으로서 수혜지역 내에서는 특정이지 않게 공여되는 것을 말한다.다만 ⅰ)
낙후지역이라 함은 정의할 수 있는 경제적,행정적 동일성을 가진 인접한 지리적
인 특정지역이어야 한다.ⅱ)지역의 낙후성 여부는 일시적인 상황 이외의 지역적
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146)에 의해 고려된다.그러한 기준
은 입증이 가능하도록 법령,규정 도는 공식문서에 의해 명백히 규정되어야 한다.
ⅲ)이들 기준은 ① 1인당 소득,가구당 소득 또는 1인당 GDP중 하나 단,전국
평균의 85% 이상이 아닐 것,② 실업률이 전국 평균의 최소한 110%일 것 중 적어
도 하나에 기초한 경제발전 측정치를 포함한다(이들 측정치는 3년의 기간동안 측
정된 것이어야 한다).147)

다다다...환환환경경경보보보조조조금금금

환경보조금은 기업들이 법 또는 규정에 의해 부여된 새로운 환경요건에 기존시
설을 적응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허
용된다.즉,ⅰ)비반복적 1회적 조치이어야 하며,ⅱ)적응비용의 20%로 한정되어
야 하고,ⅲ)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지원대상투자의 운용 또는 대체비용
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며,ⅳ)기업의 오염 및 폐해 감축계획에 직접적으로 연계되
고 그에 비례하여야 하며,제조비용의 절감을 보전하지 않아야 하고,ⅴ)새로운
설비 또는 생산공정을 채택한 모든 기업이 이용가능해야 한다.148)

146)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란 지역발전정책의 계획내에서 지역적 불합리함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에 

적절한 수준 이상으로 특정지역에 혜택을 주지 않는 기준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보조금 제도

는 개별보조사업에 공여될 수 있는 지원액의 상한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한액은 지원대상지역의 

발전정도의 차이에 따라 차별적이어야 하며, 투자비용 또는 직업창출비용의 개념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동 

상한액의 범위내에서, 자원의 배분은 충분히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본협정 제2조에 규정된 기업에 의해 주로 

사용되거나 그 기업에게 다액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야 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b

의 주석30) ). 

14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b).

14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8조 2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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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구구구제제제절절절차차차

가가가...협협협의의의 및및및 대대대응응응조조조치치치

허용보조금이 협정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조금의 지
급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야기하는 것과 같이 자국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부
정적 효과’를 초래한다는 믿을만한 사유가 있는 회원국은 그 보조금 공여 회원국
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149)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가능한 한 신속히
협의를 개시하여야 한다.동 협의의 목적은 상황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하고,상호
수용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는 것이어야 한다.150)협의 결과,협의요청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상호 수락가능한 해결책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협의요청국은 ‘보
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동 사안을 회부할 수 있다.151)
동 사안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위원회’에 제소되면 위원회는 즉시 관련사실과 증

거를 검토하여 부정적 효과가 존재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관련회원국에게 문제된
(보조금지급)계획의 수정을 권고할 수 있다.위원회는 본 규정에 따라 사안이 위원
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자신의 결정을 발표하여야 한다.위원회의 권
고가 6개월 이내에 이행되지 않는 경우,위원회는 존재하는 것으로 결정된 효과의
성질 및 정도에 상응하여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협의요청 회원
국에게 부여하여야 한다.152)

나나나...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

허용보조금에 대하여는 보조금협정 제5부에 따른 조사를 할 수 없지만 보조금의
14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1항.

15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2항.

15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3항.

15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9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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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는 허용된다.또한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통보
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구개발지원,지역개발지원,환경보조금에 대하여는 상
게조치를 할 수 있다.153)

제제제555절절절 상상상계계계조조조치치치의의의 발발발동동동절절절차차차

111...조조조사사사의의의 개개개시시시

조사는 관계당국이 보조금과 피해 및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한 충분한 증거가 있
는 경우에 하는 직권조사 개시의 경우를 제외하고,대상보조금의 존재,정도 및 효
과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산업에 의한 또는 그를 대신한 자의 서면요청에 의하여
개시된다.154)동 신청서에는 보조금과 그 규모,국내산업의 피해,보조금을 받은 제
품의 수입과 피해간의 인과관계 등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포함하여야 한
다.155)
조사당국은 조사개시 요청이 국내산업에 의해 또는 그를 대신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을,동종물품의 국내산업에 의해 표시된 지지 또는 반대의 정도에 대한 검증에
근거하여,권한 있는 당국이 결정한 경우이외에는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동 요청
이지지 또는 반대를 표시한 국내산업의 동종제품 총생산량의 50% 이상을 생산하
는 국내생산자들이 지지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업에 의하거나 대신하여 이루어진 것
으로 간주된다.다만,동 신청을 명시적으로 지지하는 국내생산자들이 동종제품 총
생산량의 25% 미만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개시될 수 없다.156)

222...조조조사사사의의의 진진진행행행
153) 서헌제, 전게서, p. 380.

15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1항, 6항.

155)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2항.

15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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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당국이 당해 산안의 진행을 정당화 할 수 있는 보조금 지급 또는 피해에 대
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요청은
기각되고 조사는 신속하게 종결된다.보조금액이 소액이거나 보조금 지급제품의
수입물량 또는 피해정도가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가 종결되어야 한
다.또한 조사는 통관절차를 방해할 수 없으며,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시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하며,어떠한 경우에도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
다.157)
상계관세조사와 관련된 이해당사 회원국과 모든 관련당사자들은158)권한있는 당

국이 요구하는 정보에 대해 통보를 받을 수 있으며,당해조사와 관련이 있다고 그
들이 간주하는 모든 증거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159).‘조사당국은 성질상 비밀이거나(예를 들어,공개로 인해 경쟁자에게 상당
한 경쟁상 이익을 주거나,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그가 정보를 획득한 자에게 상
당히 불리한 효과를 초래한 경우),또는 조사 관련당사자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
고 비밀유지를 요청하면서 제공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이 같은 정보
는 이를 제공한 자의 별도의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160)도한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조사당국은 모든 이해당사회원국이나 관련당사자에게 확정적 조치
여부의 결정에 기초가 되는 것으로 고려되는 중요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이 같
은 공개는 당사자들이 각자의 이익을 변호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내에 이루어
져야 한다.16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요청이 수락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조사가 개시

되기 전 어느 때라도,자국물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원국은 제11조 1항에 규정된

15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1조 9- 11항.

158) 본 협정의 목적상 관련당사자라 함은 ⅰ) 조사대상물품의 수출자, 외국생산자 또는 수입자, 또는 이들이 

구성원의 다수인 무역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와, ⅱ) 수입국의 동종물품생산자 또는 이들이 구성원의 다수인 

무역협회 또는 사업자 단체를 포함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9항).

15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1항.

16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4항.

16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2조 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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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관한 상황을 명백히 하고,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또한 조사기간 중에도 자국물품이 조사대상이 되는 회
원국은 실제상황을 명백히 하고,상호 합의에 의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협의
를 계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 받아야 한다.162)

333...피피피해해해의의의 판판판정정정

피해의 판정은 ‘명확한 증거’에 근거하여야 하며,① 보조금을 받은 수입물량과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이 동종물품163)의 국내시장 가격에 미치는 효과 및 ② 동 수
입품이 동종제품의 국내생산자에게 미치는 결과적인 영향에 대한 객관적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164)여기서 ‘피해’라 함은 국내산업에 대한 ‘중대한 피해’와 중대한
피해의 ‘위협’또는 국내산업의 확립에 대한 실질적 지연을 의미한다.165)
실질적인 피해의 우려의 결정은 사실에 기초하여야 하며,단순한 주장이나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보조금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상황
을 조성하는 여건의 변화는 명백히 예상되고 급박한 것이어야 한다.실질적인 피
해의 우려의 존재에 관한 결정에 있어서 조사당국은 특히 ⅰ)당해보조금의 성격
및 그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무역효과,ⅱ)상당한 정도의 수입증가 가능성을 보여
주는 국내시장으로의 보조금이 지급된 물품수입의 현저한 증가율,ⅲ)수출자의 생
산능력의 실질적 증가,ⅳ)수입물품의 국내가격 인하 또는 억제효과,ⅴ)조사대
상물품의 재고현황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166)

162)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3조 1 - 2항.

163) 본 협정에서 ‘동종물품’이라 함은 동일한 즉, 모든 면에서 고려대상 물품과 유사한 형태의 물품, 또는 이 

같은 물품이 없을 경우, 모든 면에서 동일하지는 않으나 고려대상물품과 밀접하게 유사한 다른 물품을 의미

한다(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조 1항 주석44). 

164)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조 1항.

165) 최승환, 전게서, p. 272.

166)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5조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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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와와와 약약약속속속

가가가...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

조사당국은 잠정적으로 보조금액에 상당한 현금의 예치나 채권담보의 형태로 잠
정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다만 잠정조치는 ⅰ)조사개시가 공표되어 이해회원
국과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보와 적절한 기회를 제공 받고,ⅱ)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물품으로 인해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된다는 긍정적 예비판
정이 내려지고,ⅲ)조사기간 중에 초래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가 필
요하다고 당국이 판단하는 경우에만 취해질 수 있다.또한 잠정조치는 조사개시일
로부터 60일 이내에는 취할 수 없으며,가능한 한 단 기간에 한정되고 4개월을 초
과할 수 없다.167)

나나나...약약약속속속

한편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은 자발적인 약속이 제의 될 경우 잠정조치나 상계관
세의 부과없이 정지 또는 종료될 수 있다.즉,① 수출국 정부가 보조금의 철폐나
제한,또는 이 같은 효과를 갖는 별도의 조치에 동의하거나,② 보조금에 의한 피
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조사당국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로 가격을 수정할 것을 수
출자가 동의하는 경우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정지하거나 종결시킬 수 있다.168)

555...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의의의 부부부과과과

협의종료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 이루어진 후에 회원국이 보조금의 존재와 그

167)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7조 1- 4항.

168)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8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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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에 대해 최종판정을 하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가 초래된다고 최종판정을 내
린 경우,동 회원국은 보조금이 철회되지 않는 한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상계관세
를 부과할 수 있다.그리고 상계관세 부과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었을 경우,상계관
세의 부과 여부와 그 금액은 수입국 당국이 결정한다.그러나 국내산업에 대한 피
해를 제거하기에 적절한 경우에는 보조금총액보다 적은 금액의 상계관세가 부과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169)
잠정조치와 상계관세는 당국의 관련 결정이 발효한 이후에 소비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피해의 최종판정이 내려지거나,피해의 위협에 대한 최
종판정이 내려진 경우 잠정조치가 없었더라면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품의 효과가
피해판정으로 귀결되었을 경우,상계관세는 잠정조치가 적용된 기간까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다.소급적용 여부에 따른 예치금의 환급이나 또는 채권담보의 해제
는 반덤핑관세의 경우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170).
상계관세는 피해를 초래하는 보조금의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과 범

위 내에서만 지속되어야 한다.상계관세는 상계관세의 종료가 보조금의 지급과 피
해의 계속 도는 재발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이 판정하지 않는 한,부과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171)

169)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19조 1 - 2항.

170)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0조 1 - 6항.

171)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제21조 1항 -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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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

제제제111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의의의 정정정립립립과과과정정정

111...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의의의 의의의의의의

1947년의 GATT를 살펴보면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 action on
imports)'라는 표현은 있으나,172)세이프가드(safeguadsorsafeguardmeasures)라
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수입제한조
치를 ‘safeguads or safeguard measures’라고 이해하여 왔던 것은 보존조항
(safeguardclause)또는 도피조항(escapeclause)제도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즉,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인 相違와 예기치 않은 사정
의 발생으로 법규의 적용에 큰 어려움을 겪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이러한
경우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약의 탈퇴,폐기 또는 위반의 사태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특히 경제관계 조약의 경우,그 조
약의 일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조약 당사국의 기본이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가에 대하여 그 준수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는 내용
의 조항을 두는데,이것을 보존조항(safeguard clause) 또는 도피조항(escape
clause)이라고 하는 것이다.즉,긴급수입제한조치가 GATT의 일시적 적용정지라
는 점에서 학자들이 講學上 그렇게 사용하여 왔던 것이다.173)
반면에 WTO체제하에서는 별도의 세이프가드협정이 체결되어 세이프가드

(safeguardsorsafeguardmessures)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 표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이프가드협정에 의하면 이러한 ‘safeguards'가 국내산업의 심각한

172) GATT 1947, 제19조.

173) 박용현, “세이프가드제도에 관한 연구”「국제법학회논총」, 제41권 제1호(1996, 통권 제79호), 1996, p.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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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할 목적으로 행사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국내산업의 구
조조정을 촉진할 목적으로도 행사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174)이것은 세이프가
드협정상의 세이프가드의 개념이 GATT 1947제19조에 따른 종래의 세이프가드
개념보다 廣義의 개념이 되었음을 뜻한다.175)
따라서 세이프가드제도란 특정물품의 수입이 급증하여 수입국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나 국내경쟁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을 때,그 상품의 국
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수입국이 실시하는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산업구조조정조치를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176)

222...GGGAAATTTTTT 제제제111999조조조

1947년 10월 30일 성립한 GATT와 그 이후 UR협정 타결전까지 정정 개정 및
수정된 모든 부수협정을 총괄하여 ‘GATT 1947'이라고 하며,그 기본골격을 그대
로 승계하면서도 UR협상을 통하여 양해의 형식으로 보완한 GATT체계를 ‘GATT
1994'라고 한다.177)따라서 양자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문서이면서도178)내용상으로
는 동일하다 할 것이다.다만 1994년 12월 8일 제네바에서 열린 이행회의
(Implementation Conferenceon TtransitionalArrangements)에서 참석각료들이
긴밀한 협의를 거쳐 채택한 「GATT 1947및 WTO협정의 잠정적 공존에 관한 결
정」에 의하여 GATT 1947은 이미 1995년 12월 31일 공식적으로 소멸되었다는 사
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179)
이와 같이 성립된 GATT는 그 제19조에 세이프가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바,

174)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175) 박용현, 전게논문, p. 77.

176) 상게논문, p. 77.

177) WTO설립협정 부속서 1A 1(a)

178) WTO설립협정 제2조 4항.

179) 박용현, 전게논문, pp. 77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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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착안은 일찍이 1947년의 GATT 입안자들에 의해서였다.당시 GATT 입안자들
은 관세의 대폭적인 인하 등과 같은 무역자유화조치의 결과로 발생하는 예견할수
없었던 사태의 발전으로 인해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함으로써 동종 물품을 생산
하는 체약당사자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하였고,이러한
경우 체약당사자로 하여금 당해 국내산업을 일시적으로 보호할수 있게 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둘 필요성을 인식하였던 것이다.180)이와 같은 인식이
GATT에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과 본 협정에 따라 관세양허를 포함하여 체
약당사자가 부담하는 의무의 효과로 인해 어느 물품이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내의
동종물품이나 직접적 경쟁물품의 국내상산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
할 위험이 있을 정도로 증가된 수량 및 조건으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수입
되고 있을 때에는 동 체약당사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그러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는데 필요한 한도 및 기간동안 당해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당해 양허를 철회 또는 수정할 수 있다.”181)라고 반영됨으로써 소위 긴급수입제한
조치로 불리우는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한 긴급조치(emergencyactiononimports
ofparticularproducts)규정이 삽입되게 된 것이다.182)

333...WWWTTTOOO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협협협정정정의의의 성성성립립립 배배배경경경

GATT 1947제19조상의 긴급수입제한제도는 발동요건,절차,보상과 보복조치
등에 있어 모호한 부분이 많아서,미국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이 취한 긴급수입
제한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특히 차별적인 성격을 띤 긴급수
입제한조치는 GATT의 기본원칙인 무차별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비
난을 받아 왔다.1980년대 이후 미국과 EC(EU)등 선진국들은 ‘수출자율규제
(Voluntary ExportRestriction :VER)’와 ‘시장질서유지협정(Orderly Marketing

180) 고준성, “UR Safeguards 협정의 법적 분석” 「국제법률경영」, 통권 20호 (1994 여름호), p. 6

181) GATT 1947 제19조 1항 a.

182) 박용현, 전게논문,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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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eement):OMA’ 등을 통해 수입제한조치를 선별적으로 취해 왔는데,이들은
수출국에 의해 자발적으로 수출량이 통제되어 GATT 규정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회색지대조치(greyareameasures)’라 불리우기도 한다.183)
상기와 같은 배경하에서 개시된 세이프가드에 대한 UR협상은 GATT의 기본원

칙에 입각하여 세이프가드제도를 모든 회권국에 적용되도록 명확히하고 강화함으
로서 GATT체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간 무역체제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기
본 목표로 하고 있다.UR협상에서는 선별적용의 인정여부 및 조건,회색조치의 범
위 및 철폐기간,보상과 보복의 면제조치 및 기간,개도국우대조항 규정여부,국내
산업의 범위,세이프가드조치발동기간,재발동금지기간,잠정조치기간 등이 주요쟁
점으로 부각되었다.184)
즉,GATT 1947제19조는 ⓐ발동요건의 하나인 ‘심각한 피해’의 의미의 모호성,

ⓑ세이프가드조치의 결정에 관한 국내절차가 불분명한 점,ⓒ세이프가드조치에 대
한 GATT에의 통고 및 협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었
다.185)그리고 그 운용과정에서도 필요한 최단기간에만 적용하여야 한다는 세이프
가드조치의 본래의 취지가 무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비난이 있어 왔던 것도 사
실이다.더욱이 선진수입국들이 세이프가드조치를 이용하기 보다는 灰色地帶措置
(greyareameasures)라고 통칭되는 자의적이며 선별적인 輸出自律規制(Voluntary
Export Restraints:VERs)나 市場秩序維持協定(Orderly Marketing Agreements:
OMAs)등을 통하여 수입제한조치를 빈번하게 취함으로써 동 제 19조의 實效性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아 왔던 것이다.186)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1973년의 TokyoRound에서 공식화

된 이후,1986년부터 시작된 UR에서는 세이프가드교섭그룹이 구성되어 협상이 진
행되었고,1990년 12월에는 GeorgeMaciel세이프가드교섭그룹 의장 초안이 마련

183) 최승환, 전게서, p. 277.

184) 상게서, p. 277.

185) 법무부, 「UR협정의 법적 고찰(상)」, (서울: 창신사, 1994), pp. 517-518.

186) 박용현, 전게논문, 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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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187)동 초안은 일부의 수정을 거쳐 DunkelGATT 사무총장의 초안으로 되
었으며,1991년 12월 세이프가드최종협정문(FinalTextAgreementonsafeguards)
으로 수용되었던 것이다.188)그리고 이것이 1993년 12월 15일 채택된 UR최종의정
서의 제2부 세계무역기구설립 협정의 부속서 1A 상품교역협정에 첨부된 14개 부
속협정의 하나로 포함되어 세이프가드협정(AgreementonSafeguards)으로 성립되
게 된 것이다.189)

제제제222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조조조치치치의의의 요요요건건건

WTO 체제상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해서는 ① 당해물품이 국
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될 것,② 이로 인해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serious
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을 것,③ 당해물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간에 ‘인과관계’가 성립할 것 등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190)

111...수수수입입입의의의 절절절대대대적적적 또또또는는는 상상상대대대적적적 증증증가가가

회원국은 특정물품의 수입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 증가된

187) GATT, Safeguards, GATT Doc. No. MTN. TNC/W/35/Rev. 1(Dec. 3, 1990), pp. 182-192

188) Draft Final Act Embodying the Results of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GATT Doc. No. MTN. TNC/W/FA, Dec. 20, 1991.

189) 박용현, 전게논문, pp. 78 - 79.

190) 한편 관세동맹은 단일체로서 또는 한 회원국을 대신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동맹이 

단일체로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본 협정하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의 결정에 요구

되는 모든 조건들을 관세동맹에 전반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가 한 회원

국을 대신하여 적용될 경우에는 심각한 피해 또는 위협의 결정에 요구되는 모든 조건들은 그 회원국에 존재

하는 상황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리고 조치는 그 회원국에 한정되어야 한다.(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및 

주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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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으로,그리고 동종 또는 직접경쟁적인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
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을 정도의 상황하에 동 회원국의 영토내로 수입
되고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만 당해 물품에 대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191)즉,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먼저 특정물품이 국내생산에
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으로”(absoluteorrelative)증가된 물량으로 수입되어야
한다.여기서 수입물량의 절대적 상대적 증가란 수입물량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거
나,또는 전체수입량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생산의 감소 등으로 국내시장에서 수입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다.192)따라서 절대적인
수입량이 비록 현상을 유지하거나 감소하더라도 그 수입량이 국내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수입량의 증가로 인정될 수 있다.193)
한편 이와 관련하여 '1994년 GATT' 제19조에서는 ‘증가된 물량(increased

quantities)’으로만 표현되었기 때문에 상대적 증가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란
이 있었었다.그러나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상대적 증가’를 명시함으로써 상호의
존적인 관계인 오늘날의 국제관계에서 세이프가드조치가 각국간 부담의 분담이나
완충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194)반면에 수입물량이 증가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외국에 전가하는 것은 특히 국제 및 국내경제여건이 악화
되는 경우 보호주의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195)
또한 GATT 제19조에 따르면,수입의 증가는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

(unforeseendevelopments)"에 의해 야기된 것이어야 한다.즉,국내산업의 손해가
최근 통상협상에서 예견되지 않은 사태의 발전에 의해 야기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수 없다고 한다.196)그러나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은
19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1항.

192) 최승환, 전게서, p. 279.

193) 박용현, 전게논문, p. 79.

194) 서헌제, 전게서, p. 396.

195) J. H. Jackson,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The Michie Company, 1969), pp. 558 - 559.

(최승환, 전게서,  p. 280.에서 재인용) 

196) 고윤정,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 요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숙명여자대학교, 2004), p.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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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 제19조 1항에만 있고 세이프가드 협정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하기 위하여 충족시키야 하
는 별도 조건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이와 관련된 사례로서는 Korea-Dairy
Product사건을 들 수 있다.즉,EC는 한국정부가 수입증가의 요인을 “예견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검토하지 않았으므로 조항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이에 대해,한국은 WTO체제하에서는 세이프가드협
정이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과 관련한 전적인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GATT
제19조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하였다197).
그렇다면‘예측하지 못한 사태의 발전’이란 무슨 의미인가?그것은 체약국이 관세

양허협상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하였으나 관세양허 이후에 국내산업이 수입의 급증
으로 인하여 적응할 수 없을 정도로 특정사태가 발전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GATT상 의무이행’이란 GATT에 양허된 관세율 적용 의무 뿐만 아니라 최혜국대
우의무,내국민대우의무,수량제한철폐의무,공정무역의무 등을 포함한 GATT가
규정하는 모든 의무를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198)
이와 같은 요건을 생각건대,‘예측하지 못한 사태’라는 문구 자체가 모호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해석상의 지침도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 적용에 있어서 객관
성을 확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또한 수입의 급증이 예측하
지 못한 사태의 진전과 GATT 의무준수의 결과였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사실상 死文化된 요건으로 보아도 될 것이다.결국 이러한 시각
은 同要件이 GATT 1994의 제19조와는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에는 규정되지 않은
이유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본다.199)

197) GATT 초기부터 논란이 되었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은 개념자체가 모호하고 비현실적이라는 비판

하에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미국, EU 등 세계 각국의 국내법에서도 세이

프가드조치를 발동요건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을 규정한 조항을 찾을수 없으며, WTO 출범 이

후 세계 각국이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요건으로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을 규정한 조항을 찾을수 

없으며, WTO 출범 이후 세계 각국이 행한 세이프가드조치 사례를 살펴보아도 동 조문을 발동요건으로 검토

한 사례를 찾을수 없다.(상게논문, p. 25)

198) 이상윤, 「국제경제법」 (서울: 중앙경제사, 1995), p.316.

199) 박용현, 전게논문, p.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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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심심심각각각한한한 피피피해해해 또또또는는는 피피피해해해의의의 위위위협협협

가가가...동동동종종종제제제품품품 또또또는는는 직직직접접접경경경쟁쟁쟁제제제품품품을을을 생생생산산산하하하는는는 국국국내내내산산산업업업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동종제품 또는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발생하여야 한다.200)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가 동종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세이프가드조치는 직접경쟁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제품’(likeproduct)의 개념을 ‘동일한 또는 매우 유사한 제
품’으로 한정하여 매우 협소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이는 반덤핑협정의 목적이
불공정무역에 대한 규제수단으로 이것이 남용될 경우에는 공정무역질서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따라서 반덤핑협정에서의 동종제품 개념은 제품의 물
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동종성 여부를 판정하고 있다.이에 비해,‘직접경쟁제품’은
규정의 배열로 보아,동종제품의 확장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그러나 세이프가
드협정상의 경쟁제품 여부를 판정하는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므로 직접경쟁제품
의 범위가 확대 해석될 소지가 있다.201)
피해 또는 그로부터의 위협을 결정함에 있어서‘국내산업’(domesticindustry)이란

회원국의 영토내에서 영업을 하는 동종 또는 직접적인 경쟁제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자신들의 동종 또는 직접경쟁제품의 총산출량이 당해물품의 국내총생산의‘상
당부분’(majorproportion)을 차지하는 생산자들을 의미한다.202)여기에서의‘상당부
분’의 의미가 문제가 되는 데,‘세이프가드협정’은 ‘반덤핑관세협정’과는 달리‘주요한
몫’이 몇 %이상인지 여부,대상물품의 수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국내생산자가 국
내산업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분리된 시장도 국내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의 여
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논란이 야기
될 우려가 있다.203)

200)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1항.

201) 최승환, 전게서, p. 280.

202)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항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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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나...심심심각각각한한한 피피피해해해 또또또는는는 피피피해해해의의의 위위위협협협

세이프가드조치가 발동되기 위해서는 동종제품이나 직접경쟁제품을 생산하는 국
내산업에 ‘심각한 피해’(seriousinjury)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또는 ‘우려’가
있어야 한다.여기서 ‘심각한 피해’란 국내산업의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의미
하며,‘심각한 피해의 위협’이란 심각한 피해가 명백히 급박한 것을 의미한다.심각
한 피해의 위협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사실에 근거를 두어야 하며,단
순한 주장,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204)
한편,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협이 있는지 여
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에 있어 당국은 당해산업의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객관적
이고 계량가능한 모든 관련요인을 평가하며,특히 관련물품의 절대적 및 상대적
수입증가율과 증가량,증가된 수입품이 국내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판매ㆍ생산
ㆍ생산성ㆍ가동율ㆍ이윤 및 손실ㆍ고용의 수준에 있어서의 변화를 평가하여야 한
다.205)

333...인인인과과과관관관계계계의의의 존존존재재재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회원국은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와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입증하여야 한다.즉 조사가 객관적인 증거에 기
초하여 관련물품의 수입증가와 심각한 피해의 위협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증명
하지 않는 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의 결정을 내려서는 아니 된다.수입
증가 이외의 다른 요소가 국내산업에 동시에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이러한 피해
가 수입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206)

203) 최승환, 전게서, p. 280.

204)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1항 (a), (b).

205)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항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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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협정은 인과관계의 존재만 요구할 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
으며,단지 수입증가 이외의 기타요인과 동시에 국내산업에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
을 때에는 그 피해를 수입증가에 귀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만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세이프가드조치 발동국에게 사실상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주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다.207)

제제제333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조조조치치치의의의 내내내용용용

111...조조조사사사의의의 개개개시시시

회원국은 ‘1994년 GATT'제10조(무역규칙의 공표 및 시행)에 따라 이미 제정되
고 공표된 절차에 따라 조사당국의 조사에 의해서만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
다.이러한 조사는 수입자,수출자 또는 기타 이해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주장에
대응하고 특히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이 공공이익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그들의 의견을 제출하는 기회를 포함하여,증거와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청회 또는 기타 적절한 수단과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합리적인 공고를 포함한
다.조사당국은 사실과 법에 대한 모든 관련쟁점에 대하여 도달한 사실인정과 추
론된 결론을 기록한 보고서를 공표한다.성격상 비밀이거나 비밀로서 제공된 정보
는 이유가 제시되는 경우 조사당국에 의해 비밀로 취급되며,제출자의 허가 없이
는 공개될 수 없다.조사당국은 심각한 피해 도는 그 위협에 대한 판정과 관련하
여 검토된 요인들의 적절성에 대한 증명 뿐 만 아니라 조사중인 사안에 대한 상세
한 분석내용을 공표해야 한다.208)

206) 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2항 (b)

207) 이상길, “WTO상의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p. 15. 

208) 세이프가드협정 제3조 1항, 2항., 제4조 2항 (c) ; 최승환, 전게서, p.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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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잠잠잠정정정조조조치치치

WTO 세이프가드협정은 부패성 농산물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를 염두에 두고
상황의 급박성을 감안하여 잠정적 세이프가드조치를 규정하고 있다.즉,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초래할 중대한 상황에서 회원국은 증가된 수입품이 심각
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배판정에 따라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다만 잠정 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추후 조사결과 수입증가가 국내산업에 심
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
속히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인상의 형식을 취하여야 한다.209)

333...구구구제제제조조조치치치

가가가...수수수입입입제제제한한한조조조치치치

상기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이 충족되면 수입국은 당해 물품의 수입수량제
한 또는 관세인상 등 GATT상의 양허를 철회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이 양자는
모두 수입의 증가로 인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본래적 의미에서의 세이프가드조치(긴급수입제한조치)라 할 것
이다.

(1)관세인상
관세인상에 대해서는 GATT 제19조에서 양허의 철회 또는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
고 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조치를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

209) 세이프가드협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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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210)세이프가드협정 전체의 내용은 관세 양허의 철회 및 수정을 주된 조치수단
으로 상정하고 있다.

(2)수입수량제한

세이프가드조치 수단으로 수입수량제한을 사용할 경우에는 다른 어떤 수준이 심
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구제하는데 필요한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주어지지 않는
한 통계활용이 가능한 과거 대표적인 3년간의 평균수입량 수준이하로 수입량을 제
한할 수 없다.211)

나나나...구구구조조조조조조정정정 지지지원원원조조조치치치

구조조정을 위하여 수입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치는 무엇인가?즉,
국내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보조금의 지급을
포함하여 어더한 구조조정조치를 채택할 것인지를 선택함에 있어 최대한의 융통성
을 갖는다는 UR협상시 던켈초안(Dunkeldraft)과 달리 최종협정문은 그러한 명시
적인 규정이 없다.생각컨데 이전의 협정안과 달리 세이프가드협정은 (수출)보조금
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며,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
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한 조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의 지급은 허용된다고 본다.212)
다만 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허용보조금에 포함되

지 않으므로 수출보조금과 같이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긴급수입제한조
치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특정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보조금은 특정성이 있기 때문에 금지보조금이

210)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전단.

211) 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후단.

212) 최승환, 전게서, p.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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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가능성이 크다.구조조정을 위한 보조금은 가급적 상계대상보조금의 형태로 지
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세이프가드조치는 국내산업에의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
는 구제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협정의 목적달성에 가장
적합하는 한 금지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본다.다만 이 경우 관련 회
원국은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상의 규정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대항조치를 취할
수 있다.213)

제제제444절절절 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조조조치치치의의의 통통통제제제

111...적적적용용용대대대상상상의의의 통통통제제제

회원국은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함에 있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모든
해당제품에 대하여 비차별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214)소위 최혜국대우원칙(MFN)
이 적용되어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 관련수출국들과 협의하고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해 선별적으로 상기
물량이하로 수입을 더 감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일정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친
후에는 예외적으로 선별적용을 허용하였다.215)다만,세이프가드조치로 수입수량제
한조치를 할 경우 수출국들 간에 쿼타를 割當함에 있어서 예외적인 경우에 각 수
출국별 종전의 수출물량이나 가격과는 상관없이 쿼타를 할당할 수 있게 허용해 줌
으로써 기존의 쿼타 할당 국가에 대하여 최혜국대우 원칙에 대한 예외를 허용해
주고 있다.216)

213) 상게서, p. 283.

214)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2조 2항.

215) 최승환, 전게서, p. 285.

216) 산업자원부․무역위원회, 전게서, p.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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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내내내용용용상상상의의의 통통통제제제

세이프가드조치는 국내산업에 대한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또는 구제하거나
산업구조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 그쳐야 한다.그리고 수량제한
조치를 발동할 경우 원칙적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평균수입량 이하로 수입량을 감
소시킬 수 없다.217)

333...적적적용용용기기기간간간의의의 통통통제제제

세이프가드조치의 적용기간에 대하여 GATT 제19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세이프가드협정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고 구조조정촉진을 하는데 필
요한 기간동안만 적용하도록 하고 최초조치의 경우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18)다만,수입국 당국이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해 긴급수입
제한조치가 계속필요하며 당해산업이 구조조정 중에 있다는 증거가 존재한다고 판
정하고제8조(보상과 보복조치)와 제12조(통보 및 협의)를 준수하는 경우에는 연장
이 가능하나,잠정조치 발동기간(최대 200)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최초발동기간 및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적용기간 중 점진적으로 규제조치
를 완화 또는 자유화 하여야 한다.219)
그리고 세이프가드조치는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다시 발동될 수 있다.즉,

세이프가드조치의 대상이었던 물품에 대하여 당해 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그 세이프가드조치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세이프가드조치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는 다시 세이프가드조치를 할 수 없다.다만,당해
물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시행된 후 1년이 경과하고 최근 5년 동안 당해 물
품에 대한 세이프가드조치가 2회 이내로 부과된 경우에 180일 이내의 기간으로 세
217) WTO세이프가드협정 제5조 1항.

218)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7조 1항.

219)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7조 2 - 4항. ; 최승환, 전게서, p. 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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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가드조치를 다시 취할 수는 있다.220)

444...기기기타타타의의의 의의의무무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통통통제제제

가가가...WWWTTTOOO에에에의의의 통통통보보보 및및및 협협협의의의 의의의무무무

회원국은 심각한 피해나 피해의 위협과 관련한 조사과정의 개시 및 그 사유,수
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의 위협에 대한 판정,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도는 연장에 관한 결정,잠정조치의 내용,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자국의
법규,관행 및 행정절차와 그 수정사항 등을 WTO긴급수입제한위원회에 통보하여
야 한다.221)

나나나...개개개발발발도도도상상상국국국에에에 대대대한한한 예예예외외외적적적용용용

회원국이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함에 있어서 특정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당해
물품 수입이 그 물품 총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를 초과하지 않고,그러한
여러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수입의 합계가 총 수입의 9%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당
해 개발도상국 전체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222)

제제제555절절절 보보보상상상 및및및 보보보복복복조조조치치치

111...보보보상상상

220)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7조 5항, 6항.

221)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12조 1항.

222)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9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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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프가드조치는 정상적인 무역행위에 대한 예외적인 긴급조치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발동국가는 세이프가드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수출국에게 적절한
보상적 구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부합된다.이를 위하여 회원국은
그들의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무역보상수단’을에 관
하여 합의를 하여야 한다.즉,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는 수입국이 당해 조치의
적용을 받는 수출국에게 제공하는 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이에는 당해 수출
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다른 물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시장개방의 확대가 포함
된다.223)

222...보보보복복복조조조치치치

보상협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적절한 무역보상방법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
지 못할 경우,수출국은 동 조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조치 발동으로
입은 손실에 상응하는 관세양허나 기타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는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보복조치는 조치시행 30일전에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서면으로 통고하여
야 하며,상품무역이사회가 보복조치에 반대하지 않아야 적용할 수 있다고.224)그
러나 세이프가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 취해지고 세이프가드협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세이프가드조치 실시 후 3년 동안에는 정지권과 같은 보복조치
를 발동할 수 없다.225)

223) 최승환, 전게서, pp. 286 - 287.

224) WTO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 2항.

225) WTOA 세이프가드협정 제8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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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666장장장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에에에 관관관한한한 국국국제제제규규규범범범의의의 국국국내내내적적적 수수수용용용

제제제111절절절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

111...반반반덤덤덤핑핑핑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

우리나라의 반덤핑관세제도는 1963년 부당염매방지관세의 이름으로 관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였으며,수입장벽이 높았던 198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동 제도의
활용도가 없어 구체적인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러나 우리나라가 1986년
2월 GATT반덤핑관세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는 관세관련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덤핑방지관세 운영규정을 새로이 제정하여 기반을 구축하였다.226)
현재 반덤핑관세제도는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를 母法으로 하여 동법 시행

령 제58조 내지 제71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운
영하고 있다.반덤핑관세제도 운영기관으로는 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부과신청
의 접수,조사개시결정,덤핑수입과 국내산업피해사실의 조사․판정,약속제의 접
수,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건의,재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또 다른
업무수행 기관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약속의
제의 및 수락,재심사 신청․접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227)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덤핑수입의 존재,국내산업의 실

질적 피해 또는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어야 하
며,덤핑수입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또한 덤핑수입사실과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관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이해
관계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를 주어 결정 및 판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절차는 다

226) 김진삼, “우리나라 산업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산경연구」, 제3집(영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1995. 

12), p. 110.

227) 노승혁 전게논문, p.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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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다.228)
첫째,당해 조사신청물품의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 또는 주무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요청할 수
있으며,이 경우 무역위원회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필요한 조사신청으로
갈음한다.
둘째,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자격,덤핑 및 피해근

거,신청의 지지정도를 고려하여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한다.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조사는 예비조사와 본조사로 나누어 각각 3개월간 진행되며,예비조사결과 덤핑율
이 결정되고 피해가 있다는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4개월 이내로 잠정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셋째,예비조사절차에서 덤핑조사는 외국공급자별로 정상가격(공급국에서 소비되

는 동종물품의 통상거래가격,제3국 수출가격,구성가격)과 덤핑수출가격을 조사하
여 동일한 거래단계에서 비교하기 위해 양 가격의 운반비,금융비용,판매할인 등
차이를 조정하고 공장도 가격을 비교하여 덤핑마진을 산출하는데,예비조사에서는
공급자별로 제출한 답변서 등 서면자료에 의하여 덤핑율을 예비결정하며,덤핑수
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조사는 피해판정시점까지 조사된 자료에 의하여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 등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는
지 유무를 조사하게 된다.
넷째,그리고 계속해서 본조사가 진행되는데,덤핑율 조사팀은 해외수출자에 대

하여 제출한 답변서와 실제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실사검증함과
아울러 추가 가격조사를 한다.한편,산업피해조사팀은 국내 생산자 및 수입자에
대하여 현지실사검증을 하게 되며,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들이 위원에게
직접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외국 수출자들은 예비판정 이후 최종판정 전까지 약
속을 무역위원회에 제의할 수 있으며,재정경제부장관은 약속이 덤핑수입으로 인
한 국내산업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수준인 경우에는 그 약속을 수락할 수 있다.
다섯째,본조사결과 덤핑율이 2% 미만으로 미미하거나 피해가 무시할만한 수준

228) 상게논문, pp. 51 -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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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경우 조사는 종결되며,무역위원회의 본조사결과 덤핑율과 피해긍정판결을 하
게 되면 덤핑방지관세부과를 건의한다.재정경제부장관은 조사결과를 접수한 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여부를 결정한다.덤핑수입물품을 공급하
는 외국의 수출자는 수출가격 인상약속 또는 덤핑수출을 중지하는 약속을 제의할
수 있으며,재정경제부장관은 그 약속이 국내산업의 피해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
에는 수락할 수 있다.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한지 1년이 경과하면 변경된 상황 또는
부과기간 연장을 위한 재심사를 할 수 있는데,재심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신청을
접수 받아 재심사의 필요여부를 결정하며,재심사가 필요할 경우 무역위원회는 재
심사의 사유가 되는 부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222...상상상계계계관관관세세세제제제도도도

상계관세제도는 우리나라가 1980년 GATT의 보조금 및 상계관세협정에 가입한
이래 외국의 보조금지급제품의 수입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GATT 제6조(반덤핑 및 상계관세),제16조(보조금),제23조(분쟁해결)및
보조금․상계관세협정의 규정에 맞추어 준비되었다.229)
상계관세제도는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를 母法으로 하여 동법 시행령 제72

조 내지 제85조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다.상계관세제도의 운영기관도 반덤핑관
세제도와 같이 무역위원회가 부과신청의 접수,조사개시결정,보조금 산정,국내산
업피해조사 및 판정 약속제의 접수,잠정조치 및 상계관세부과의 건의,재심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고,재정경제부장관은 잠정조치 및 덤핑방지관세부과,약속의 제
의 및 수락,재심사신청의 접수업무를 수행한다.230)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보조금의 존재,국내산업의 실질

적 피해 또는 실질적 피해의 우려가 있거나 국내산업발전의 실질적 지연이 있어야
하며,보조금과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보조금에
229) 김진삼, 전게논문, p. 111.

230) 노승혁, 전게논문, pp. 52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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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지원 등에 의한 혜택 중 특정성이 있는 것”
으로 규정하고,“특정성”은 “보조금 등이 특정기업이나 산업 또는 특정기업군이나
산업군에 지급되는 경우”로 저의하였다.그리고 보조금 및 국내산업피해조사는 관
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결정 및 판정하여야 하는데 그 절
차는 반덤핑관세제도의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231)

333...세세세이이이프프프가가가드드드제제제도도도

우리나라는 1986년 중반까지 높은 관세율과 국제적으로 개발도상국에 허용되어
온 다양한 수입장벽을 통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하여 왔다.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
터 수입자유화의 급속한 진전과 관세율의 인하,GATT 제18조국으로부터의 졸업
에 따른 수입제한조치의 사용금지 등으로 GATT 제19조와 거의 일치하는 수준으
로 세이프가드조치제도를 정비하였다.232)
현재 우리나라 세이프가드제도의 법적근거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구제에 관

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다.세이프가드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은 무역위원회로서
무역위원회는 조사신청의 접수,조사개시 여부의 결정,국내산업의 피해조사,구제
조치의 건의,재검토 등 전반적 업무를 수행한다.그리고 구제조치의 시행에 있어
서는 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통상관계,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구제조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구제조치를 시행한
다.233)
세이프가드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실체적 요건으로는 수입의 절대적 또는 상대적

증가,동종물품의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그리고 수입
증가와 피해간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그리고 구제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상대
국가와의 협의 및 통고,발동에 따른 보상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세이프가드조

231) 상게논문, p. 53.

232) 김진삼, 전게논문, p. 111.

233) 노승혁, 전게논문, p.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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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발동을 위한 주요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234)
첫째,수입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신청은 당해 국내산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

(당해 물품의 국내생산자 도는 생산량의 20% 이상을 점유하는 생산자 또는 그 집
단)또는 당해 국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하고,무역위원
회는 신청요건 및 특정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를 인정할만한 사실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둘째,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국내산업의 피해사실을 4개월 이내에 조사․판정한다.국내산업피해 유무 판정시
검토기준은 수입의 증가여부,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지 여부,국내산
업이 심각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 여부,그리고 당해 물품의 수입이 국내산
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의 원인이 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정한다.
셋째,국내산업에 대한 피해유무판정에서 긍정판정이 내려지면 무역위원회는 1

월 이내에 수입물품 수량의 제한이나 관세율의 조정 등에 해당하는 조치 및 기간
을 정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구제조치의 시행을 건의한다.
넷째,무역위원회는 조시기간 중이라도 긴급히 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조사대상

이 되는 산업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잠정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다섯째,무역위원회의 건의를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1월 이내에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통상관계,구제조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제조치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여섯째,무역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구제조치에 대하여 그 조치

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구
제조치의 내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거나 이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는 그 완화 및 해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34) 상게논문, pp. 53 -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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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절절절 우우우리리리나나나라라라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의의의 문문문제제제점점점과과과 개개개선선선방방방안안안

111...발발발동동동요요요건건건상상상의의의 명명명료료료성성성 부부부재재재

산업피해구제법 제15조에서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의 조사
신청요건과 관련하여 ‘수입증가’와‘국내산업피해’발생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인과관계에는 정도의 문제가 제기된다.인과관계의 존
재에 대한 분석방법론에는 일원적 방법론과 이원적 방법론이235)있는데,WTO 반
덤핑관세협정에서는 일원적 방법론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미국 등 여타 선진국은
아직 그 조사기법이 개발되지 않아 향후의 경험이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세이
프가드제도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236)
그리고 산업피해구제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피해존부 판정시의 검토사항과

피해우려 존부판정시의 검토사항들 간에 차이가 없는데,피해우려 존부판정시의
검토사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장차 일어날 수 있
는 잠재적인 가능성에 대한 분석까지도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다.따라서 미국 및
여타 국가의 입법 예 및 우리나라의 관세법령상의 규정을 감안하여 관련 산업계가
당해 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의 실질적 증가 여하,수출국의 수출능력과 수출
가능성 여하,그리고 수출국의 제3국에 대한 수출이 한국으로 전환되는 정도 여하
등을 검토사항으로 추가시킬 필요성이 있다.237)
다음으로 심각한 피해의 우려를 이유로 하는 구제조치의 발동은 산업피해가 현

실화 한 것이 아닌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발동하는 것이므로 발동 요
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즉,WTO세이프가드협정 제4조 제1항 b호에서 규정
하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유무 판정은 억측,추측,가능성이 아닌 사실에 근거를

235) 국내산업의 피해여부를 먼저 판단한 후, 수입과 산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236) 노승혁, 전게논문, p. 55.

237) 상게논문, p.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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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어야 하며 수입증가로 인한 피해는 명백히 급박하고 심각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산업피해구제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238)

222...관관관세세세법법법과과과 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법법법에에에서서서의의의 분분분산산산 운운운용용용

산업피해구제제도는 시간적으로 긴급성을 요하는 조치이다.특히 우리나라의 경
우 HS품목239)수 기준으로 수입물품의 대부분이 WTO 양허관세율의 기속을 받는
품목이어서 현행의 조정관세만으로는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
에 세이프가드제도 및 긴급관세제도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그리고 산업피해
구제법의 제정에 따라 관세법 및 여타 법률에 산재해 있는 산업피해관련 법률들을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240)

333...산산산업업업피피피해해해구구구제제제제제제도도도 운운운용용용기기기관관관의의의 비비비독독독립립립성성성

공정무역에 의한 수입피해에 대해서 구제조치를 취할 경우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산업피해판정 및 구제조치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와 업무의 효율
성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대내외적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산업피해구제기관의
독립성과 피해판정에 대한 공정성이,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일관성 및
전문성이 다음과 같이 확보 및 보장되어야 한다.241)
첫째,주요 선진국의 산업피해구제기관의 임원들이 전원 상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위원장 1인,상임위원 1인 및 비상임위원 7인을 둠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유지하기

238) 상게논문, p. 56.

239) HS 상품 분류 체계상의 품목을 말한다. HS 상품 분류 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는 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종전에 사용하던 CCCN 분류 체계(Customs 

Cooperation Council Nomenclature)룰 모체로 개편하여 1988년부터 HS 6단위 까지는 세계 공통으로 사

용하는 무역상품의 분류 체계로서 HS로 통용된다.

240) 노승혁, 전게논문, p. 57.

241) 상게논문, pp. 58 -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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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하다.향후 명백히 증대될 산업피해구제 관련 제소건수를 고려 할 때 상임위원
및 전문가의 수를 늘리는 것이 업무의 일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바람직하다.
둘째,현재 국내산업피해를 인지하는데 필요한 자료와 통계의 대부분을 현실적

으로 생산단체나 무역협회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나 업무의 효율성과 객관성
을 위해서는 무역위원회가 자체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무역위원회가 객관성․효율성․투명성 및 전문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관체제,조직,기능 및 운영상의 개편이 필요하다.무역위원회가 산업자원부 소
속이고 또한 산업자원부가 서비스산업 중에서 무역업 및 유통업만을 관장하고 있
어 향후 서비스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분야에서 산업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부
처간 협력과 책임문제가 발생하여 심각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이다.물론 기관의
행정조직상 소속여부 자체가 그 기능상 객관성 및 공정성의 이슈와 직결되는 것은
아니지만,구조적으로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는 경우,최소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보다 견고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산업피해구제법을 중심
으로 무역위원회를 산업자원부로부터 분리시켜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ITC)dhk
같이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적인 독립기관으로 운영하고,위원장을 장관급으로 지
위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넷째,현재 우리 대법원은 1994년 3월부터 서울민사지방법원의 4개 합의부를 국

제사건만을 다루는 재판부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물론 특허법원 등의 개별법
원은 존재하고 있으나 국제사건만을 다루는 독립된 법원이 존재하지 않고 지방법
원내에 유지시킨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공신력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보인다.따라
서 무역사건 전담법원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한다.산업피해구제제도와 관련하여
무역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는 관련 당사자가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해야 하며,산업피해구제제도의 대내외적 공신력 확보를 위해 전담법원의 설치는
필수적이다.따라서 무역위원회의 결정 자체를 불복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사
법적 구제의 법적 근거를 관세법 및 산업피해구제법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국의 국제무역법원(USCourtofInternationalTrade)과 같은 전
문 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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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개방 폭이 넓어질수록 국내산업이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
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중
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242)그래서 WTO는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특정물
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당해 수입물품
에 대하여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즉,WTO는 산업피해구제제도로서 반덤핑관세제도,상계관
세제도,세이프가드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는 세계10위권의 무역대국인 우리나라가 무역으로 인한 산업피해

가 발생했을 경우 사후적 대응일변도에서 벗어나 사전적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
도록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국제규범을 이상에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WTO 반덤핑관세제도는 동경라운드의 ‘반덤핑관세협정’에 비해 반덤핑관

세요건을 부과하는 발동요건과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선진수입국들에 의한 반덤핑관세제도의 자의적 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그러나 덤핑수입과 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입증시 증거요건 설정이 불
명확한 점,최소수준의 인정시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있는 점,재심사를 통한
반덤핑규제의 연장을 허용한 점 등 관련규정의 모호하고 불명료한 표현 때문에 조
사당국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소지가 있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을 둘러싼 분쟁
이 예상되기도 한다.그리고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은 미국과 수출국간의
의견 대립으로 동 협정에 규정되지 못했기 때문에,미국과 EU 등 주요 선진국은
우회덤핑을 규율하는 국제규범이 도입되기까지는 자국 국내법에 입각하여 우회덤
핑의 방지조치를 강화해 나가리라 예상되는 데,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243)

242) 상게논문, p.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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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WTO 상계관세협정은 기존 협정에 비해 보조금의 운용과 상계관세의 발
동요건 및 절차 등을 보다 구체화․명료화하고 강화함으로써 무역왜곡효과가 큰
보조금 지급이 철폐․감축되고 주요 선진국들에 의한 상계관세제도의 남용이 개선
될 경우 우리나라의 수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244)
셋째,세이프가드제도가 대부분 선진수입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 동 제도의 발동요건 및 절차 등이 강화된
것은 결과적으로 자유로운 다자간 무역체제를 확립한다는 GATT의 기본목표에 부
합되는 일이다.그러나 선별적인 수량제한을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서 허용함으
로써 수입국에 의한 자의적인 운용가능성이 높아졌는데,이는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245)
넷째,무역장벽이 없어지고 개방 폭이 넓어질수록 국내산업이 외국의 불공정무

역행위로부터 부당하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산업피해구제제
도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이와 같은 중요성 뿐 만 아니라 산업피해구제
제도가 공정무역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는 세이프가드제도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
에 무엇보다도 신속성과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한다.246)

243) 최승환, 전게서, pp. 261 - 262.

244) 상게서, pp. 276 - 277.

245) 상게서, pp. 288 - 289.

246) 노승혁, 전게논문, p. 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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